
제2장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현황과 전망

게임제공업용 게임(아케이드)에 관한 심의

(검사)업무는‘9 8년 8월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

앙회(이하 한컴산)로부터 문화관광부 고시9 8 -

3 4호에 근거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영

상물등급위원회의 전신)로 이관되었다. 아케이

드게임 검사업무의 이관은 민간기관에서 공공

기관으로 심의주체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9 9

년 6월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1 6 3 1 2호)의 개정으로 아케이드 게

임에도 이용자에 따른 연령별 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었다. 전체이용가와 1 8세이용가로 구분

하는 등급분류제가 4년가까이 시행되면서 아

케이드게임시장도 등급에 따라 차등화되는 현

상이나타났다. 

업소는 초기에는 모든 게임을 제공할 수 있

는‘종합게임장’과 청소년용게임(등급분류전게

임 포함)만을 서비스할 수 있는‘일반게임장’

으로 구분이 되었으나, 현재는 전체이용가 게

임물만을 설치 할 수 있는‘청소년게임장’과

1 8세이용가 게임물을 1 0 0분의 60 이내로 설치

할 수 있는‘일반게임장’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업태의 구분은 이용자들을구분하기 위

한 등급분류제도의시행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

라고볼 수 있다. 

아케이드게임관련 주요제도에는 첫째, 전체

이용가 및 1 8세이용가로 구분하는‘이용등급

제’둘째, 청소년게임장과 일반게임장으로 분

리하여 영업하는‘게임제공업구분’셋째, 게임

제공업에서 제외되는‘싱글로케이션제’넷째,

게임물의성능등을 평가하는‘사전평가용게임

물’, 그리고 문화관광부의‘경품관련고시’및

청소년출입가능시간등 청소년보호를 위한 각

종 규제 등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강제하기

위한‘유통관련업자의준수사항’등이있다.

1. 2002년도등급분류현황

(1) 전체현황분석

게임제공업에서 제공될 수 있는 아케이드게

임물의 등급분류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제작

1 , 4 3 3종, 해외수입 1 7 8종으로 총 1 , 6 1 1종이 등

급분류신청되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국내제작

958 2 0 0 3년게임백서

제
2
장

게
임
물

등
급
분
류
제
도

현
황
과

전
망

게임물이8 9 %에 달하는 반면에해외에서수입

된 게임물의수량은1 1 %에 불과하다는것이다.

또한‘이용불가’로 결정된 게임물이 7 2 1종으

로서 전체의 4 4 . 8 %를 차지한다는 점과, 이 중

국내제작물의 이용불가 비율이 4 7 %로서 수입

물의 2 8 %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

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판

단할수 있다. 

첫째, 이용불가 게임물의 급격한 증가는 정

부의 게임산업진흥정책이아케이드게임산업에

는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을 반증한다. 등급분류가게임산업진흥의차원

에서보다는 규제의 차원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보여주는수치이다. 

둘째, 아케이드게임시장의환경은 기존의 체

감형 등 아케이드게임의 플랫폼적 특성보다는

경제적보상 등의 게임외적인 기능을 중시하는

쪽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렇게된 원인은 이

용불가사유별 통계를 살펴보면명확해질것이

다. 

셋째, 음비게법에의한 게임물의 심의제도가

현재의 아케이드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임기 1종을 출시하기 위해

서 평균적으로 이용불가 1회를 받은 후에야 등

급분류를받을수 있다. 따라서한 게임기를출

시하기 위해 2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 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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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국내아케이드게임등급분류

6

<그림6-2-1-01 > 2002년아케이드게임등급분류현황

<표6-2-1-01> 2002년아케이드게임등급분류현황

구 분
합 격

이용불가 계
전체이용가 1 8세이용가

국내제작 1 1 2 6 5 0 6 7 1 1 , 4 3 3 ( 8 9 % )

국외수입 7 3 5 5 5 0 1 7 8 ( 1 1 % )

소계 1 8 5 ( 1 1 . 5 % ) 7 0 5 ( 4 3 . 8 % ) 7 2 1 ( 4 4 . 8 % ) 1 , 6 1 1 ( 1 0 0 % )

<그림6-2-1-02> 2002년국내제작아케이드게임합격률

<그림6-2-1-05> 2002년국외수입게임등급분류분포

<그림6-2-1-03> 2002년국외수입아케이드게임합격률

<그림6-2-1-03> 2002년국외수입아케이드게임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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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등급분류 신청된 전

체수량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으로, 아케이드

시장 규모가 예년에 비하여 크게 위축되지는

않았으며, 어느 정도의 시장충격은 흡수할 수

있는안정기에있다는반증으로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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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것은 시장상황과 심의제도가 조화하지

못하고있다는반증일것이다. 

넷째, 아케이드게임제작시장이 제반 법적·

행정적 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도권과 시장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로써 제작실무자들

에 대한 관련제도의 교육이나,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의 운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게

임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이다.

(2) 최근3년간현황분석

아케이드게임의 3년간의 등급분류통계의 변

화로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3년전

과 비슷한 천여종 정도(이용불가 제외시)의 게

임기가시장에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

은 아케이드게임산업이최근2 , 3년간의불황의

터널에서 어느 정도 면역력을 찾을 수 있는 수

준이되었다고해석될수 있다. 

문제는 아케이드게임시장이‘펌프’이후의

시장침체를 통해서 청소년게임(전체이용가)이

몰락하고 수입물이 급격히 감소하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전체이용가게임의 급격한 감소는 패키지

게임이나 온라인게임과 경쟁하며 공존했던 청

소년게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아케이드게임이

상당부분 상실했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체 게임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려되는 상

황이다. 시장에 공급된 전체이용가 게임기의

종류는 2 0 0 0년과 비교하여 국내제작은 2분의

1, 해외수입은 5분의 1 수준으로 격감되었다.

모든 게임관련 플랫폼에 모티브를 제공하고,

게임시장 확대를 리드할 수 있는 아케이드 게

임시장에서 청소년용게임의 공동화라는 결과

가 초래되었다.

또 다른 변화는 국내제작시장에서 1 8세이용

가 게임물이 5배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에 해외수입 1 8세이용가 게임물은 오히려

5분의1 이하로 급격히 축소되었다. 이러한 현

상은 국내의 아케이드게임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인용 게임시장으로 이용계층을 특화해가고

있음을의미한다. 

이 같은 변화의 원인은 첫째로는 콘솔, 인터

넷 등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

의 등장으로 세계적인 아케이드게임의 비중축

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세가( S e g a )

등 일본기업들의 아케이드게임사업 축소는 직

간접적인영향을주었다고도할 수 있다. 

둘째로는 국내아케이드게임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온라인게임의

급격한 신장은 패키지게임뿐만 아니라 아케이

드게임에서 청소년층 유저를 이탈시켰으며, 그

에 따른수익감소를만회하기위하여성인게임,

특히 경품게임을 주력으로 하여 게임을 개발하

는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특히, 2002년에는

경품으로서 상품권을 허용한 제도적인 맹점을

이용하여 이른바 소프트겜블( S oft Gamble )시

장이 전국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아케이드시장에서 소프트겜블시장의 보편

화는앞으로여러측면에서부작용을야기할것

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와 업계의 많은 노력으

로 개선된 게임일반에 대한 편견을 확대재생산

할 수 있으며, 그로인한 시장의 위축과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의 양산을 가져와 궁극적으

로 아케이드시장 자체를 사양산업화시킬 우려

도 예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3년

만에‘이용불가’된 게임수량이2 0 0 0년에비하

여 5배가까이증가한사실이뒷받침한다.

<표6-2-1-02> 최근3년간아케이드게임등급분류통계현황

※국내게임물의가중치는 2 0 0 0년을1 0 0으로기준하여환산한수치임

구 분 2 0 0 2년 비율 2 0 0 1년 2 0 0 0년 비율

전체이용가 1 1 2 7 . 0 % 1 6 1 2 3 6 1 9 . 8 %

가중치 4 7 - 6 8 1 0 0 -

국내(제작)
1 8세이용가 6 5 0 4 0 . 3 % 3 3 9 1 1 5 9 . 6 %

가중치 5 6 5 - 2 9 5 1 0 0 -

사용불가 6 7 1 4 1 . 6 % 1 9 8 1 4 2 1 1 . 9 %

가중치 4 7 3 - 1 3 9 1 0 0 -

전체이용가 7 3 4 . 5 % 1 7 4 3 9 5 3 3 . 1 %

국외(수입) 1 8세이용가 5 5 3 . 4 % 1 1 8 2 4 8 2 0 . 8 %

사용불가 5 0 3 . 1 % 2 6 5 7 4 . 8 %

소 계 1 , 6 1 1 1 0 0 % 1 , 0 1 6 1 , 1 9 3 1 0 0 %

<그림6-2-1-06>  최근3년간국내제작아케이드게임등급분포

<그림6-2-1-07>  최근3년간국외수입아케이드게임등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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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시장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문제작이 아

니라면 국내에서 게임기를 조립(경품기능으로

개조)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자체에 별다른 매

력을 느낄 수 없는 시장이 되어버린 것도 하나

의 이유라고할 수 있다.   

(4) 장르별분석

국내 제작 아케이드게임의 기본적인 기능은

메달을 이용한 경품(상품권지급)게임이대부분

이라는 것이다. 단지 게임의 내용에 따라서 세

분화했을 뿐이지 메달릴형태, 카드/화투메달형

태, 메달밀어내기류, 메달을 이용한 경마빙고

등 국내제작게임의85% 가까이가모두 메달게

임형태를 띄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

자면‘메달(릴)상품권게임류’가 아케이드게임

의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특

히, ‘메달릴게임류’의 강세가 두드러진 이유는

성인게임시장의 소프트겜블화( S oft Gamble )

가 이미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

에서그 원인에찾을수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국내제작 특수게임류의 제

작이 4 8종으로 5 . 5 %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다. 특수게임제작이 활발할 수 있었던 주요원

인은 크게 두 가지를 예로 들 수 있다. 하나는

게임제작기술의발전이다. 가상현실, 3D, 애니

메이션, 네트워크, 시뮬레이션등 기술의 발전

이 체감형 특수게임기를 개발할 수 있는 밑바

탕이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싱글로케이션

( S i n g le - lo c at ion )의 허용이다. 싱글로케이션

이라는 공식적인 제도상의 뒷받침으로 체련용

게임기를 중심으로 한 특수게임기들은 틈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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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국별분석

해외에서 수입된 아케이드게임물이 전에 없

이 격감한 2 0 0 2년이었지만, 이러한 현상은 국

내제작 아케이드게임물이 수입품에 비하여 경

쟁력이 있다기보다는 지역시장으로서의 한계

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의 아케이드시장은 세계시장에서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약화되어 이제는 시장규모가 국내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대만에 완전히 추월당한

것으로 대다수의 업계종사자들은 인식하고 있

다. 특수게임기 중심의 일본과 소프트겜블

( S oft Gamble) 전문의 대만이 특화된 아케이

드게임기로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반면에,

주력 게임기가 없는 국내수출시장은 상대적으

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을

수성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국내에서 많이 출시된 메달밀어내기식

의‘메달릴게임’형태는 한국시장만의 특화된

형태로 수출을 하기에 장애요인이 많다. 아케

이드게임과 겜블게임의 중간에 있는 어정쩡한

시장의 포지셔닝으로는 세계게임시장의 장벽

을 넘을수 없는것이다. 

수입국가별 아케이드게임의 등급분류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성인용게임보다는

청소년용 게임의 비중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

는 것을볼 수 있다. 주요수입게임물로는‘버츄

어파이터4에볼루션’, ‘소울칼리버2’, ‘그레이

트비시바시챔프’, ‘버츄어테니스’, ‘더하우스

오브더데드2 D’등 보드게임과 특수게임이 주

종을이루고있다.  

반면에 대만의 경우에는 성인용‘1 8세이용

가’게임물의 수입량이 일본의 수입량( 2 0종)

보다도 많은 3 5종으로 최다이며, 청소년용 게

임기의 7배에 이르고 있다. 대만에서 수입된

1 8세이용가 게임물로는‘스마트홀더(짝맞추

기)’, ‘트레져(메달릴)’, ‘슈퍼더비(경마)’, ‘쇼

핸드(카드)’등 대부분이성인용게임이다.

수입게임물이급감한 또 다른 이유로는 국내

통관절차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제작사증명

및 중고품수입제한등이 시행되어 시장에서 검

증되지 않은 게임기 수입은 자칫 재고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입사들이 보수적으로

영업전략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의

아케이드 시장상황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

기 힘든‘메달릴+경품(상품권)’게임위주의 성

<표6-2-1-03> 2002년제작국가별아케이드게임등급분류현황

순위 국가 전체이용가 1 8세이용가 계 비율

1 한국 1 1 2 6 5 0 7 6 2 8 5 . 6 %

2 일본 6 2 2 0 8 2 9 . 2 %

3 대만 5 3 5 4 0 4 . 5 %

4 미국 3 - 3 0 . 3 %

5 기타 3 - 3 0 . 3 %

계 1 8 5 7 0 5 8 9 0 1 0 0 %

<그림6-2-1-08 > 2002년수입국가별아케이드게임등급분류현황

<표6-2-1-04> 2002년국내제작게임장르별등급분류현황

메달릴게임류
카드게임류

메달게임류 특수게임류
경마/빙고류 화투게임류

보드게임류 경품게임류 기타
계(릴게임,파치슬로) (짝맞추기등포함) (뮤직,체련용포함) (퍼즐,퀴즈등) (크레인등) (복합게임등)

3 6 7 1 3 8 6 8 4 8 4 2 4 0 3 5 1 6 8 7 6 2

4 8 . 2 % 1 8 . 1 % 8 . 9 % 5 . 5 % 5 . 5 % 5 . 2 % 4 . 6 % 2 . 1 % 1 . 0 % 1 0 0 %

<표6-2-1-05> 2002년장르별아케이드게임등급분류현황

구 분
합 격

사용불가 계
전체이용가 1 8세이용가

메달릴게임류 1 3 7 2 4 7 4 ( 6 5 . 7 % ) 8 4 7

카드게임류 1 5 2 8 5 ( 1 1 . 8 % ) 2 3 7

메달게임류 5 7 2 8 3 ( 1 1 . 5 % ) 1 6 0

특수게임류 7 8 2 - 8 0

경마빙고류 5 7 4 5 ( 6 . 2 % ) 1 0 2

화투게임류 4 0 3 2 ( 4 . 4 % ) 7 2

보드게임류 7 6 6 - 8 2

경품게임류 2 2 2 - 2 4

기 타 3 2 2 ( 0 . 3 % ) 7

계 1 8 5 7 0 5 7 2 1 1 , 6 1 1

비 율 1 1 . 5 % 4 3 . 8 % 4 4 . 8 % 1 0 0 %

<그림6-2-1-09> 2002년국내제작게임장르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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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생각을 하게된 것이다. 따라서 게임기 제

작자들은 게임기에 기본적인 게임성뿐만 아니

라 보상기능을결합한경품(상품권)용게임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심의기관의 새로운 규제대

상으로써 경품(상품권)관련 이용불가 게임기의

양산을가져왔다고볼 수 있다. 

경품관련 이용불가의 주요사례로는첫째, 경

품누적점수의 한도초과로 1회에 5 , 0 0 0원이상

에 상응하는배당이문제가되는경우가대표적

이었다. 둘째로는경품지급가능점수외의잔여

점수가계속경품점수창에남아있는경우, 셋째

로는메달의투입에따른정액의누적으로상품

권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에 이용불가 되었으

며, 그밖에 게임점수창과경품점수창이 구별되

지 않거나 경품지급장치가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기능상의 문제로 이용불가된 사례의 경우에

는 아케이드게임기의 일반적인 제작방식이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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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찾아서 개발될 수 있었다. 제도의 개선으

로 인한 산업적인 효과가 얼마나 빨리 나타나

는지를알려주는좋은사례라고할 것이다. 

아케이드게임의 경우에는 게임장르에 따라

서 이용등급이획일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

는 통계이다. 또한 게임장르에 따라 이용불가

의 비율도 정확히대응하고있는 것을알 수 있

다. 예를 들면, ‘1 8세이용가’에 상응하는 장르

는‘메달릴게임류’, ‘카드게임류’, ‘메달게임

류’, ‘경마빙고게임류’, ‘화투게임류’등이며,

‘전체이용가’에 해당하는 장류는‘특수게임

류’, ‘보드게임류’, ‘경품게임류’등임을 알 수

있다. 아케이드게임은다른 게임플랫폼에 비하

여 장르가 다를 뿐만 아니라 확연히 그 등급의

수준을예측할수 있는것이다. 

장르별‘이용불가’의 빈도는‘메달릴게임’

‘카드게임’‘메달게임’‘경마빙고’‘화투게임’

순이다. 즉, ‘메달릴게임류’의 경우에는 대부

분 1 8세이용가이며 최소 1회 이상의‘사용불

가’결정후 시장에 출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수게임’이나‘보드게임’의 경우에‘이용불

가’된 사례가단 한 건도없다는것은아케이드

게임에 있어서 장르의 특징을 알려주는 데이터

라고할 수 있다. 

아케이드게임의 장르별 이용불가 현황만을

살펴보면, ‘메달릴게임류’, ‘카드게임류’, ‘메

달게임류’에 이용불가처리된 게임물의 8 9 %가

몰려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메

달릴게임류’에 이용불가로결정된게임들이 많

은 것은 상당수의 개발사들이메달릴게임형태

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반

면에 심의기준역시 상대적으로까다롭다는의

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경품제공

을 기본으로 하는 한국적인 게임시장의환경에

서 출현한 돌연변이 게임장르의현실에 기인한

다고할 것이다. 

성인중심의 게임시장에서 개발사측의 입장

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할 경우의

시장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제작에 따른 위험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기존 시

장에서 검증된 게임물을 일정정도 변형 제작하

여 최소의 비용으로 투자위험을 회피하고자

‘메달릴게임기’라는 특정장르에 필요이상으로

과열된양상을보이고있다.  

(5) 이용불가사유별분석

과거와 달리 아케이드게임의 이용불가 사유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게임기능상문제’들로,

이용불가 된 사례가 2 5 3건으로 3 5 . 1 %나 된다

는 것이다. 특히‘게임기능상의문제’는 대부분

‘경품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이용불

가 비율을높이는주된요인으로작용했다.  

경품지급과관련하여이용불가된아케이드게

임기의 주요사유는 2 0 0 2년부터 무기명유가증

권인‘상품권’을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게되면서부터예견된일이었다. 게임이용

자들은 게임의 결과로 즐거움뿐만 아니라 경제

적인보상(경품, 즉상품권)도당연히따라야한

<표6-2-1-06> 2002년장르별이용불가현황

메달릴게임류
카드게임류

메달게임류 특수게임류
경마/빙고류 화투게임류

보드게임류 경품게임류 기타
계(릴게임,파치슬로) (짝맞추기등포함) (뮤직,체련용포함) (퍼즐,퀴즈등) (크레인등) (복합게임등)

4 7 4 8 5 8 3 - 4 5 3 2 - - 2 7 2 1

6 5 . 7 % 1 1 . 8 % 1 1 . 5 % - 6 . 2 % 4 . 4 % - - 0 . 3 % 1 0 0 %

<표6-2-1-07> 2002년아케이드게임이용불가사유별현황

순 서 사 유 이용불가건수 비 율 주요사례

1 게임기능상문제 2 5 3 3 5 . 1 %

정액투입과다(메달투입량), 지폐투입기, 전자카드사용,

확률과다(릴구동/배당), 배당과다, 메달직접배출, 점수

통합기능, 메달투입량과다등

2 단순릴게임모사 2 1 7 3 0 . 1 %
릴게임을주게임화, 배팅기능·배당표등게임진행방식

의릴게임모사, 퓨셔보드없는메달게임등

3 경품관련문제 1 1 1 1 5 . 4 %

1회경품점수누적한도초과, 점수창과배당창의구분여

부, 정액누적으로상품권배출, 경품배출후잔여점수처

리문제등

4 부가기능(게임) 8 2 1 1 . 4 %

과도한잭팟기능, 피버·더블기능, 네트워크기능, 풀배

팅·퀵배팅·추가배팅기능, 자동배팅기능, 다른게임제

공등

5 사행기구모사 3 6 5 . 0 %
파친코, 빅휠류, 짝맞추기, 카드, 화투, 가위바위보, 윷놀

이등과슬롯게임의결합형태등

6 기타 2 2 3 . 1 % 정액한도초과, 비속어사용, 복합사유등

계 7 2 1 1 0 0 % -

<그림6-2-1-10> 2002년아케이드게임이용불가사유별분포

※월간‘영상등급’의‘등급목록’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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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회의적일수밖에없다.

상대적으로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존의 규모

가 큰 제작사나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중에서는

‘펌프( P u mp )’로 기억되는 업계의 대표기업인

‘안다미로’만이 유일하게 1 3종의 게임기를 개

발했다. 하지만‘안다미로’역시 1 3종의 게임

기 중 경마, 카드게임등 성인용게임기의 제작

비중이 9종으로써 변화된 아케이드 시장의 요

구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용

게임기는 업그레이드버젼인‘펌프잇업더리버

스’등 4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성인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된 한국 아케이드산업의 현주소를

대변하고있다. 

2 0 0 2년도는‘KOF 2 0 0 2’외에는 특별한 흥

행작이 없는‘이오리스’등 대부분의 메이저

아케이드게임 제작사들이 시장불황에 명맥만

유지하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이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서 몇몇 메이저업체들은 지적재산권침해

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운 게임에 대한 개발보다도 게임 외적인 법률

적인 문제에더 큰 의미를 두고있는 행태를 보

이고있다.

코스닥 등에 상장된 주요제작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의 1년간의 게임기 개발이 3종 내

외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기에 앞서서

시장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게 할 정도이다. 개

발된 게임기 역시 기존의 게임들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인기장르에편승하여 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 단순히 인터페이스만을 변형한 수준이라

는 사실은 아케이드시장에서 청소년용 게임시

장 침체의끝을예측할수 없도록한다.

아케이드시장이 성인중심으로 재편되는 과

정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은 언젠가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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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밀어내기기능을 주기능으로 하여 기존의 릴

게임을 결합한 일명‘메달릴게임기’가 아케이

드시장의 주력기종이 되었다는 것에 기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용불가 결정의 대표적인 원인

이 된‘게임기능적인문제’로는 첫째는 단위시

간당 정액(게임비)의 과다투입을 가져와서 게

임속도를 증가시키는‘메달투입량의 과다’·

‘지폐투입기사용’·‘전자카드의설치’등의 사

례가 있다. 둘째로는 릴구동확률( 2 0 %정도)의

과다 및 과도한 배당으로 인한 사행성의 증가

를 이유로 이용불가되었다. 셋째로는 가변배

팅, 자동배팅기능과 메달의 직접배출한도초과

등의 게임기능상의 문제가 원인이 되었다. 이

외에도 센서의 작동확률이 높거나 점수창의 통

합, 리셋( re s et) 스위치, 업주용 스위치등의 게

임기능외적인문제 등 다양한 사례들로 이용불

가가되었다.  

게임의 부가기능(게임내용적측면) 때문에이

용불가 결정된 게임은 주로 카드·화투류의게

임들로써 대부분 과도한 보너스기능이나 주게

임과 관련없는 다른 내용의 부가게임의단순결

합형태가 많았다. 차등더블기능, 풀배팅기능,

퀵베팅기능, 피버기능, 잭팟의 규모, 네트워크

기능등이 대표적이라고할 수 있다. 단순사행

기구의 모사 중에서도 전자식 또는 기계식릴게

임의 차용으로 인하여 이용불가된 게임물은 릴

게임을 메인게임화한게임기, 릴게임의결과로

다시 배팅하는 등의 게임진행방식, 카드식문양

을 하고 있지만 족보(배당표)를통한 유사 슬롯

게임형태, 푸셔보드없는단순 릴게임형태의 게

임들이었다.         

기타의 경우에는 릴게임을 제외한 다른 사행

기구의 모사가 주요한 이용불가의 원인이 되었

다. 파친코, 룰렛, 빙고, 짝맞추기, 윷놀이, 가

위바위보 등의 단순한 게임과 결합된 푸셔보드

없는 메달게임들이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상당수의 게임기들은 복수의

이용불가사유들이중복된경우가많았다. 

결과적으로게임을 즐기기 위한 단순한 아케

이드게임은 게임의 결과로 경제적보상을 주는

소프트겜블의경쟁상대가 될 수 없다는 당연한

시장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듯하다. 우리 고

정관념속의 낭만적인 십여년 전의 아케이드산

업의 모습은종말을 고하고있고,  새로운패러

다임으로 세계게임시장의 모습을 인식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전환기라고할

수 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시장( Ma rket )이

며, 게임관련제도는게임시장의 방향을 예측하

여 반영해야만 시장과 조화할 수 있는 것이다.

대만의 소프트겜블과 아케이드의 결합, 일본의

원소스멀티유즈의 콘텐츠를 기반으로한 멀티

플랫폼사업과파친코산업의분리, 미국의유원

산업과 결합된 초대형규모의 기업형게임센타

의 나스닥상장과시장의 자율에 의한 싱글로케

이션의 대중화에서 우선 아케이드게임산업의

나아갈방향을찾아야할 것이다. 

(6) 개발사현황분석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를 기준으로 한 제작사

별 현황은‘세미콤’이‘파이널드림’등 1 7종으

로 가장 많은게임기를개발했다고할 수 있다.

게임산업의특성상 가장 많은 게임을 개발했다

고 시장지배력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자금동

원력 등 개발능력이 있다는 성장잠재력적인측

면에서 의미가있다고 할 수 있다. 단지개발된

대부분의 게임기가 메달릴게임이거나화투, 카

드류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차별성없는 게임군

으로 언제까지나 시장을 선도하느냐의 문제에

<표6-2-1-08> 2002년아케이드게임등급분류신청상위1 0개사현황

순 위 제작사(신청사) 등급분류건수 주요게 임

1 세미콤 1 7종 파이널드림, 파이널찬스등

2 코사트 1 5종 알까기쥬니어, 베틀훌라등

3 안다미로 1 3종 스프린터더비, 복고도리등

4 멀티미디어컨텐트 1 3종 M M C월드경마, 월드챔피온등

5 성우씨앤씨 1 2종 럭키스타, 럭키스페셜등

6 에프투시스템 1 1종 로얄굿럭, 미스터장고등

7 연성전자 1 0종 맥스, 환타지고시리즈등

8 중앙화학무역 1 0종 퍼니스토리, 뉴메달카지노등

9 그린전자산업 9종 드레곤환타지시리즈

1 0 해피산업 9종 해피포커플러스시리즈등

<표6-2-1-09> 2002년주요아케이드게임제작사의등급분류현황

제작사(신청사) 등급분류건수 주요게 임

이오리스 2종 더킹오브파이터즈2002, 크레이지워

어뮤즈월드 2종 굿잭DX, 이지투디제이포스트랙스

유니아나 4종 도전OX,  서바이벌시리즈

지씨텍 3종 윙고빙고, 바운티헌터, 아모드넌스팬저리온

세고엔터테인먼트 3종 해적선골드시리즈

현대코리아 3종 양자방, 양자방2, 에이스휘버2

윤우실업 7종 해피바니시리즈, 뉴슈퍼래빗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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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S방)을‘게임제공업’의 범주에 포함시켰지만

이는업소용 P S 2와 가정용P S 2를 구분해야하

는 시장의혼란을가져왔다. 

아케이드시장의또 다른 얼굴은 사법기관 등

의 주요단속대상업종이라는현실이다. 본질적

으로는게임의속성중 하나인‘확률’을 이용한

대부분의 게임은 소위‘사행성’이란 요소를 내

포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게임제공업’의

전신인‘유기장업’과 연계된 겜블시장과의 연

계성으로 인하여 풍속업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 규제의 틀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일선

시·군·구청의 게임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

분, 서울경찰청의특별단속반뿐만아니라문화

관광부산하의상설단속반, 게임제작협회, 한국

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등관련협회의자율단속

반, 기타영상물등급위원회의사후확인등 아케

이드게임은 진흥보다는 규제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는 현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

다. 게임기와 게임장에 대한 일률적인 단속이

실효성이 거두기 힘들다는 것은 유기장업법에

서 공중위생법 그리고 현재의 음비게법의 변천

과정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

다. 아케이드게임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처벌중심의사법적인규제보다는게임유통제한

과 현실적인 업태구분에 의한 시장기능에 의한

경제적방법으로아케이드시장의자정기능을확

대하는 방향에서 게임시장질서를 재편해야 할

것이다.

2 0 0 3년 아케이드산업에대한 전망은 전체적

으로다음과같이요약할수 있을것이다. 첫째,

부익부빈익빈의 성인게임시장이 몇몇 업체에

편중된 시장형성을 가속화할 것이다. 소프트겜

블게임은 특정게임이 시장을 주도하면 주변의

다른게임들은시장에서밀려날수밖에없는속

성을가지고있는것이다. 

둘째, 청소년게임과 성인게임시장의 양극화

는 대부분의‘일반게임장’의 변칙영업을 조장

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게임장의 1 8세이용가 게임물 설치비율인

6 0 %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청소년게

임은 매출감소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업소용 콘솔게임기의

보급은상대적으로침체된청소년게임시장에서

새로운 게임기의 공급부족현상을 일시적으로

해소할수 있지만, 가정용콘솔게임과의차별성

을 유지할수 없기때문에아케이드시장에서주

도적인 게임(킬러게임)이 될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노출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싱글

로케이션시장의 양성화에 따라서 기존의 단위

점포식의 부수익을 얻기 위한 게임기설치에서

유통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업형 싱글게임기

설치 또는 싱글로케이션게임 전문 기업형업체

가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케이

드시장의최근몇 년간의구조적인침체에서수

익모델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들은 폐업 등으로

도태되고기존의청계·대림·영등포유통상가,

부산의 양정시장, 대구의 교동시장, 광주의 반

도상가 중심의 유통시장에서직판을 통한 자금

능력이 있는 소수의 게임개발사 중심의 시장으

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아케이드게임기 유통상가의 몰락은 우리나라

아케이드산업의 특성상 중고게임기 시장의 유

통질서 붕괴로 이어져서 최종소비자인 게임장

의 경영난을 가져오는 주원인이 될 것이다. 게

임장의 경영난은 다시 아케이드산업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것이 최근의 현황에서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러한악순환의고리를 끊기 위

한 근본적인대책마련이절실한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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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All BA R )가 될 것이라는 게임 속의 확률처

럼 게임개발사들은소위 한방을 꿈꾸며 게임을

제작하는 비정상적인 시장으로 인식되는 경향

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청소년게임

의 대명사인‘DDR’의 경우는‘펌프( P u mp )’

로 확산되고, 다시‘댄스게임’장르에서‘뮤직

게임’장르로 확대 재생산되어‘이지투디제이’

등의 새로운 게임기의 개발을 유발했다. 그러

나 성인게임( S oft Gamble )이 주도하는 시장에

서는 성인고객의 취향에 부합하는‘양자방’,

‘해피바니’등 수천대이상 판매되는 킬러게임

기가 출현하면 유사장르의 다른 게임들은 모두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제로섬게임적

인 효과가 나와 아케이드시장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한다. 따라서 아케이드시장의 새로운

흐름은 시장의 진입장벽을 상대적으로 낮추었

지만, 킬러게임기의 출현은 게임시장( Ma rket )

을 확대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특정기업의

이익만을 증대시키며, 기존의시장지배적인 경

쟁게임의 영역을 침해하는 지역시장으로서의

한계를보여주고있다고진단할수 있다.  

2. 아케이드게임 등급분류의 당면 문

제 및 과제

엔터테인먼트시장의상대적위축을가져왔던

주요한 사회적 원인으로는 2 0 0 2년 월드컵에

따른 축구붐을 들 수 있다. 이로인하여 아케이

드시장의성수기라할 수 있는하절기에오히려

매출이감소하는결과를가져왔다. 

아케이드시장의 또 다른 변수인 비디오게임

(콘솔)시장의경우에는정책방향에혼선이노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2년 2월 공식적

으로 출시된‘플레이스테이션2’(이하 P S 2 )의

경우에는 P S 2의 비즈니스모델뿐만 아니라 서

드파티와의 지적재산권 등 민감한 문제들이 가

로놓여있다. 한국게임시장의 경우에는‘PC방’

뿐만 아니라 일명‘비디오게임방(콘솔방)’이라

는 신종업태가 태동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인

환경과시장잠재력을가지고있다. 하지만제도

적으로도‘비디오게임방’이라는 영업용 게임시

장을 아케이드게임과동일하게‘게임제공업’의

형태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인하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만들어가고있다.

비디오 콘솔( C on s ole) 게임의 하드웨어적인

특성은 아케이드식의 인터페이스를 차용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적인특성은 다른 플랫폼과

호환성이 없는 패키지(전용C D - R OM 또는

DV D형태)사용으로PC게임적인측면이 혼재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발전된I T기술과 콘텐츠

의 통합현상( O ne - s ou rce Mu lt i - u s e )으로 인

하여 현재의 PC게임, 콘솔게임, 아케이드게임,

온라인게임 등의 일반적인 플랫폼간의 구별은

모호해졌다. 물론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

률에서도 게임물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콘솔방에 따른 문제의 본질은 관련업계의이해

관계 등으로 아케이드게임은‘게임제공업’으

로, PC게임과 온라인게임은‘멀티미디어문화

콘텐츠설비제공업( PC방)’으로 업종구분을 별

도로 하고있는 게임관련제도에서 기인하는 것

이다.  

네트워크기능이지원되는콘솔이 보편화되면

일반적으로PC와콘솔의구분은사실상불가능

할 것이며, 게임업종의 구분도 의미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아케이드시장을떠나고

있는 청소년층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플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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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연

구개발보다는 손쉬운 외국게임물의 수입 쪽으

로 영업전략을궤도수정한데기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 실례로, 지난 2 0 0 1년 1 2월 (주)소프트

맥스에서 개발한 국산대작‘마그나카르타’를

종점으로2 0 0 2년에는 국산대작의명맥이 끊겼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마그나카르타’도 당

초의기대에는미치지못한것으로평가된다.

(2) 매체별분석

매체별 통계를 살펴보면 PC게임 시장의 전

반적인 침체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물론

영등위의 등급분류 통계를 분석한 결과가 모든

PC게임시장의매출이나 규모의 변동을 직접적

으로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으나 게임을 패키

지화하여 시중에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 등급

분류를 받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간접적

으로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것이다.

2 0 0 2년 게임물은 2 0 0 1년을 1 0 0 %로 환산할

때 7 9 . 2 %에 그칠 정도로 침체를 가져왔다. 특

히 PC게임 매체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C D -

R OM매체가 전년도에 비해 국내물은 4 9건, 국

외물은 1 8 0건이나 줄었으나, DV D - R OM매체

는 전년도의 9편에서 2 0 0 2년에 1 0 5편으로 폭

발적인 증가세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DV D - R OM은 주로 비디오게임기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패키지게임에서 비디오게임의 비율

이 상당히증가한것을반영한다.

(3) 장르별분석

2 0 0 2년은 액션게임이 여전히 강세를 보인

한 해였다. 전체 PC게임 중에 3 0 . 7 %인 2 3 5편

이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 0대 중·후반의청소년을영업타겟으로한 하

드코어류의1인칭시점액션게임과아동용횡스

크롤액션게임이주종을이룬것이라하겠다.

예전의 액션장르가‘레인보우식스’류의 1인

칭 밀리터리 액션게임이나‘킹오브파이터즈’

‘스트리트파이터즈’로 대표되는 단순 대전액

션게임이었다면 최근의 경향은 게임의 패키지

뿐만 아니라 출시 후 캐릭터 사업과 연계하려

는 뚜렷한‘목적’을 가진 게임이 많았으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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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게임'이라 함은 통상 주로 개인용 컴퓨터

( Per s onal Comput er )를 이용하여 게임을 즐

기는 형태를 통칭하며 게임의 내용이 매체에

담겨 콘텐츠에 대하여 등급을 받아 시중에 출

시하는 형태의 것을 말한다. 이른바 '분리형게

임물'이라고도 하는데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분류기준」에 의하면 분리형게임물

을 '영상이 수록된 게임내용물이 게임기구에서

분리되어 판매, 배포, 대여(이하 '유통'이라 한

다)되는 것으로서 디스크 기타 신소재 형태의

게임물'로정의되고있다.

2 0 0 0년 4월부터 영등위에서 온라인게임의

등급분류를 시행하면서 이전까지 등급심사대

상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매체의 게임물이 등

급을 받게 되었고, 인터넷게임, 무선인터넷게

임(핸드폰, PDA 등)은 '온라인게임물'로서 '분

리형게임물'과 구분하여 등급분류를 실시하고

있다. 2002년분리형게임물의등급분류건수는

2 0 0 1년에 비해 양적인 부분은 둔화세를 가져

왔으나 질적인 부분의 향상 즉, 신매체가 서서

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한해였다는 총평을

내릴수 있겠다.

1 9 8 0년대 후반 이래로 PC게임의 주종을 이

루던 매체인 C D - R OM이 서서히 줄어들고 차

세대 매체인 DV D - R OM이 게임의 다수를 이

루는 매체의 변화가 뚜렷한 한해로 기억될 것

으로 보이는데, 그 중심에는 비디오게임(일명

콘솔게임)의도입및 발전에힘입은바 크다. 

현재 일본 소니사의 P lays t at ion 2 ( P S 2 )용

게임콘텐츠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

발한 X - BOX용 게임콘텐츠는 커다란 규모의

비디오게임기 시장을 놓고 격전을 치르고 있

다. PC게임의 수요가 상당수 비디오게임 시장

으로 옮겨가면서 패키지( PC게임, 비디오게임)

게임 업계의 시장 판도에 재편이 이뤄지고 있

는 것이다.

1. 2002년등급분류현황

(1) 최근4년간연도별분석

학습, 아동용게임및 외국대전액션게임의증

가에 힘입어 2 0 0 1년에는 게임물의 등급분류건

수가증가했었지만2 0 0 2년에는2 0 0 0년보다도

적은 건수를 보이며 상당한 감소세를 나타냈

다. 이것은 전반적인 PC산업의 하향세와도 관

련이 있는 것이지만,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는 것이 비디오게임기용심의물의 증

가와 같은 매체의 다양화라는측면에서 긍정적

인 면도찾아볼수 있기때문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통적으로 명맥

을 유지하던 국산 대작게임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게임개발비가 큰 만큼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의 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게임산업의전반적인 침

체와 게임벤쳐산업열풍의 거품이 걷히고 있음

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개발

제 2 절 국내PC게임/비디오게임등급분류

<표6-2-2-01> 최근4년간등급분류건수

연도 1 9 9 9년 2 0 0 0년 2 0 0 1년 2 0 0 2년

등급분류건수 8 5 8편 8 4 3편 1 , 0 5 1편 7 6 6편

<표6-2-2-02> 매체별현황

※등급보류된게임물 1 4편은제외함

2 0 0 0년 2 0 0 1년 2 0 0 2년

국내물

C D - R O M 1 6 7편 2 1 0편 1 6 1편

R O M - P A C K 5편 1 8편 2 1편

D V D - R O M - 2편 1편

소 계 1 7 2편 2 3 0편 1 8 3편

국외물

C D - R O M 5 4 2편 5 4 3편 3 6 3편

R O M - P A C K 1 0 7편 1 6 9편 1 0 2편

D V D - R O M - 7편 1 0 4편

소 계 6 4 9편 7 1 9편 5 6 9편

합 계 8 2 1편 9 4 9편 7 5 2편

<표6-2-2-03> 장르별현황

내용 액션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아케이드 스포츠 R P G 퍼즐 기타(교육용등) 계

소계 2 3 5편 1 6 0편 9 9편 9 0편 6 4편 6 3편 1 5편 4 0편 7 6 6편

구 분 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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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용 게임이 PC용으로 컨버젼된 이러한

게임은 복고풍의 바람에 편승하여 나름대로 꾸

준한유저층을확보하고있다.

1 2세이용가 게임으로는‘메달오브아너’‘타

임크라이시스2’등의액션슈팅게임과‘워크래

프트3’‘진삼국무쌍2’등의전략시뮬레이션게

임이있었다.

1 5세이용가 게임으로는‘코만도스’‘크레이

지팩토리’등의 전략시뮬레이션 게임과‘오퍼

레이션플래쉬포인트’‘맥어썰트’등의 전략액

션 게임이 있었다. 이들 게임은 게임내용상의

선혈묘사, 신체파열, 전체적인그래픽의사실감

의 정도에 따라‘1 2세이용가’‘1 5세이용가’로

분류되나 표현의 정도로 파악해볼 때 2개 등급

의 명확한구분은용이치않다고판단된다.

1 8세이용가게임은 폭력성의 정도가 매우 사

실적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히트맨2’‘솔

져오브포춘2’‘맥어썰트’등의 게임으로 대표

되는 밀리터리류 액션게임은 사실적인 선혈묘

사, 혈흔이 오래도록 남아있는 장면, 신체파열

등이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1 8세이용가’로 등급이 부여되었다.

이들 게임은 대부분 미국을 포함한 외국에서도

성인용등급을받고있다.

(5) 보류게임물사유별분석

2 0 0 2년에이용불가된게임은없었으며 1 4편

의 작품이 등급보류로결정되었는데이는 전체

7 6 6편 중 1 . 8 %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유별로

보면 폭력장면의 과다 및 공권력에 도전하는

등의 폭력의 미화, 사실적인 선혈장면의 묘사

(게임화면에 직접적으로 피가 튀는 장면) 등으

로 등급이 보류된 게임이 있었고, 적나라한 성

행위묘사, 미성년자를성적도구로 삼는 소재로

만든게임이7편이있었다.

폭력으로 인해 등급보류된 대표적인 게임이

‘그랜드테프트오토3 ( Grand Theft Auto 3)’

이다. 죄수가 탈옥하고는 갱이 되어 청부폭력

을 일삼는다는 내용의 게임인데, 사실적인 폭

력적 그래픽도 문제가 되었지만 선량한 시민을

마구 폭행하여 죽이고 돈을 획득하는 등의 내

용구성상의문제가 더욱 고려되어 보류가 되었

다. 이 게임은 세계적으로도 유통이 허용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는 등 논란의 소

지가 많은 게임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허용하지않는것으로결정된것이다. 

외설로인한등급보류는‘프린세스나이츠’가

대표적이다. RPG가 가미된 전형적인 일본풍

의 미소녀게임으로 성적인 묘사장면이 과도하

고 아동을 성적착취의대상으로 설정했다는점

등을이유로보류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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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그래픽, 세련된영상을 담은 3D 액션게임

의 증가가 주목할 만하다. 어드벤처류 게임은

전체의 2 0 . 9 %인 1 6 0편이 등급분류되었다. 영

화나 소설의 줄거리를 이용하여 스스로 퍼즐을

풀어 나가듯이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면서 실감

나는 영상을 제공하는 어드벤처 게임은 순수

어드벤처 게임보다는 액션을 가미한 액션형 어

드벤처 게임과 R P G적인 요소를 가미한 R P G

형 어드벤처 게임이 많았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겠다. 이외에시뮬레이션게임과 아케

이드 게임이 전체의 12.9%, 11.7%인 9 9편과

9 0편으로각각집계되었다.

시뮬레이션 게임은 시대적인 배경을 가미하

면서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여 전략을 구사하는

전략시뮬레이션, 캐릭터나 아바타를 육성하는

육성시뮬레이션, 다양한 도구와 테이터 및 전

략을 이용해 일정지역이나 도시를 건설, 운영

하는 경영시뮬레이션 등이 있었다. 퍼즐, 슈팅

등 전통적 게임인 아케이드 게임도 9 0건으로

나타났다.

(4) 등급별분석

2 0 0 2년 전체 합격된 게임물은7 5 2편으로 나

타났는데 전체이용가는 6 1 4편(81.6%), 12세이

용가는 4 5편(6%), 15세이용가는 3 7편( 4 . 9 % ) ,

1 8세이용가는5 6편( 7 . 5 % )로 집계되었다.

전체이용가 게임의 동향을 살펴보면 첫째,

아동용 게임‘큐빅스’,‘곰돌이푸-유치원학습

여행’등의게임을들 수 있는데이는게임적인

요소와 더불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재미있는 학습내용의 요소가 있어 미취학아동

또는 저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주로 구

입한 게임이다. 에듀게임이라는장르가 새로이

각광받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

다. 지난해‘하얀마음 백구’로 대표되는 아동

용 아케이드게임은전년도에 비해 열기는 다소

식었지만, 여전히아이들에게친숙한 캐릭터와

쉽고 재미있다는 요인으로 게이머에게 매력을

느끼게 했고 개발사의입장에서도저렴한 제작

비로 인해 부담이 상대적으로적었기에 상당수

가 출시될수 있었던것으로보인다.

둘째, ‘N BA스트리트’‘매든N F L 2 0 0 3’으로

대표되는 스포츠게임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스

포츠게임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으며,

최근에는 P S 2용이나 X - BOX 등 비디오게임

기와 연동되어출시되면서현장감 있고 실감나

는 그래픽, 사실적인 내용구성으로 많은 매니

아층을확보하고있다.

셋째, ‘결전’‘철권태그토너먼트’로 대표되

는 대전액션 게임을 들 수 있다. 80, 90년대의

<표6-2-2-04> 등급별현황

합 격

전체이용가 1 2세이용가 1 5세이용가 1 8세이용가 계

국내물

C D - R O M 1 5 1편 6편 2편 2편 1 6 1편

R O M - P A C K 1 9편 1편 - 1편 2 1편

D V D - R O M 1편 - - - 1편

소 계 1 7 1편 7편 2편 3편 1 8 3편

국외물

C D - R O M 2 7 6편 2 6편 2 7편 3 4편 3 6 3편

R O M - P A C K 9 9편 1편 1편 1편 1 0 2편

D V D - R O M 6 8편 1 1편 7편 1 8편 1 0 4편

소 계 4 4 3편 3 8편 3 5편 5 3편 5 6 9편

합 계 6 1 4편 4 5편 3 7편 5 6편 7 5 2편

구 분

결 과
<표6-2-2-05> 보류게임물사유별현황

폭력 외설 퇴폐 기타(사행성등) 소계

국내물 - - - - -

PC 게임물
보류 국외물 7편 7편 - - 1 4편

계 7편 7편 - - 1 4편

국내물 - - - - -

이용불가 국외물 - - - - -

계 - - - - -

합 계 7편 7편 - - 1 4편

결과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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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적별분석

2 0 0 2년 국적별 통계를 보면 주목할 만한 점

이 있는데 바로 국내게임물심의건수의 급격한

감소세를 들 수 있다. 국내게임물은 전체의

2 3 . 9 %인 1 8 3편으로 집계되었다. 2001년의심

의건수3 2 9편보다절반이조금넘는수치를 나

타냈는데 지난해 상대적으로제작비 및 투자비

가 적게 드는 아동용 어드벤처게임 시장이 다

소 축소되었다는점이큰 요인으로보인다. 

미국, 일본게임물은 각각 전체의 3 2 . 3 % ,

2 6 . 6 %인 2 4 8편, 204편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두 국가의 게임이 전체 PC게임물의 절반을 상

회하는 수치를 기록했는데 게임의 다양성, 다

양한 매체를 통한 충실한 게임스토리 전개, 게

임소재의 풍부함, 3D의 입체적인 그래픽 처리

기술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게임강국

의 위상을이어갔다.

그 외 영국은 3 6편(4.7%), 프랑스는 2 7편

(3.5%), 중국, 호주, 독일이각각9편(1.1%), 기

타 국가가4 1편( 5 . 4 % )로 집계되었다.

(8) 비디오게임분석

비디오게임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

려운 면이 있으나, 일반적인 정의를 따르자면

패미콤, 게임보이, 드림 캐스트, 플레이스테이

션1,2, X-BOX 등게임 전용으로 만들어진 기

기를 TV 혹은 컴퓨터 모니터에 연결해서 즐기

는 게임을통칭하는개념이다.

일명 콘솔게임이라고도 명명되어지는 이러

한 유형의 게임은 게임전용의플랫폼환경때문

에 대체로 그래픽이 뛰어나고긴박감이 넘치는

게임들이 많다. 최근의 기술수준의 발전과 더

불어 그래픽기술이 입체적으로 더욱 향상됨에

따라 매우 사실적인 느낌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마치 게임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영화

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임이 많이 등장하

고 있으며, 최근에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서 개발한 X - BOX의 경우는 게임기내에 컴퓨

터 칩을 내장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도지원하는

등 점차로 컴퓨터 게임과 융합해 나가는 추세

도 나타난다.

PC게임 중에 비디오게임이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 7 . 3 %인 1 3 3편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등급분류건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

는 편은 아니지만 주로 하반기이후 대거 등급

분류의뢰가들어온 것으로, 비디오게임물이기

존의 C D - R OM이나 R OM - PAC K으로 대표되

는 전통적인 PC게임물을대체해가는추세임을

보여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P S용 게임과 X - BOX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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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별분석

전체적으로2 0 0 2년은1 0∼1 2월에큰 증가세

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여타의 달에서는 특징

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PC게임 이용자

가 비단 청소년이나 아동층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층에도 널리 퍼져 있어서 방학이나 명절

등의 특수를 노리는 방식의 마케팅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만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봄방

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다소다른달에비해편수가많은편이다.

1 0∼1 2월에는다른달에 비해월등하게많은

것은 월별 동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비디오게

임이라는 특수한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다. 특히 국내물에 비해 국외물의 비율이 현격

한 높으면서 전체적인많은 편수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반기의 P S 2용

이나 X - BOX용게임물의약진에 힘입은 바 크

다고하겠다.

<그림6-2-2-01> 월별편수현황

<그림6-2-2-02> 국내외물월별편수현황

<표6-2-2-06> 국적별현황

미국 일본 한국 영국 프랑스 중국 호주 독일 기타 계

C D - R O M 1 6 3편 1 0 7편 1 6 1편 2 2편 2 3편 2편 9편 9편 3 4편 5 3 0편

R O M - P A C K 2 0편 7 3편 2 1편 1편 - 7편 - - 6편 1 2 8편

D V D - R O M 6 5편 2 4편 1편 1 3편 4편 - - - 1편 1 0 8편

합계 2 4 8편 2 0 4편 1 8 3편 3 6편 2 7편 9편 9편 9편 4 1편 7 6 6편

국가매체

<표6-2-2-07>  2002년비디오게임심의편수

P / S용 X - B O X용 게임큐브용 계

합 계 9 4편 3 6편 3편 1 3 3편

구분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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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도 이러한 매체의 급속한 변화양상

과 산업적지원방안에같이보조를맞추어야할

것이다. 아직은일반화되지않았지만조만간상

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스트리밍방식의 서비

스 등에 대해 미리 등급분류시행방식의시나리

오를 설정해두는 등의 선행작업이 필요할 것이

다. 또한산업적으로큰 각광을 받고 있는게임

산업에등급분류가긍정적인역할을끼칠수 있

는 방안에대해서도지속적인연구가요구된다.

2 0 0 2년은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신청이 봇물

을 이룬한해였다. 이는2 0 0 2년3월부터영상물

등급위원회와문화관광부가긴밀한협조하에시

행한‘온라인게임사전등급분류강화’의 흐름과

연계되어있다고볼 수 있으며업체에서도점진

적으로 등급분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가는

과정이라고볼 수있을 것이다. 2000, 2001년에

비하면이제온라인게임등급분류가하나의제도

로서확연히정착된것으로판단된다.

온라인게임에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

은 쉽지 않지만, 현행 영등위「게임물등급분류

기준」제1조 제2호에는‘온라인게임이란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음비게법)에

따라 유통, 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을 위해 판

매, 배포되는 게임물로서 보급방법이나매체의

형태, 서버의위치, 유·무선(네트워크, 모바일

게임 포함) 그리고게임물의유료, 무료와관계

없이 사전에 등급분류가 가능한 게임물을 말한

다’라고정의되고있다.

온라인게임이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위치로

정착되기이전개략9 8년∼9 9년만해도온라인

게임은 등급이라는 개념이 희박했던 것이 사실

이다. 당시 정보통신부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

회는 온라인게임을‘통신’으로 간주해‘비음성

정보’군으로 분류한 뒤 전기통신사업법에의거

콘텐츠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사용하는것이 적

합한지의유무만을판별하는시스템이었다. 

기존의 음비게법은‘매체’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매체법적인 성격이 강했지만 웹상에

서 이루어지는 온라인게임에 대하여 등급분류

대상여부를검토하기시작한 것은9 9년 중반이

었다. 그 당시만 해도 온라인게임은 매우 생소

한 분야이며 등급분류를하는 근거법인 음비게

법이 전통적으로 매체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매체법’이라는 관념때문에온라인게임을등급

분류대상으로 시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

랐다. 비록 매체로 고정된 게임은 아니지만 웹

상에서 다자간에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게임에

대하여시대적인, 사회적인요청을받아들여영

등위는 구음비게법 제1 8조에 의거2 0 0 0년 4월

부터 처음으로 기존과는다른 형태인 온라인게

임에대하여등급분류를실시하게되었다. 

시대의 변천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영등위

는 기존의‘매체’콘텐츠로한정되어있던게임

물 심의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일대수정을 보게

되었고‘비매체’콘텐츠에 대해서도 사전에 등

급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발생하였으

며, 이제는전환단계를지나정착단계에들어섰

다고할 수 있을것이다.

온라인게임을 세부적으로 보자면 고정된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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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한판승부가 있었는데 통계치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한다면 소니사의 P S용 게임기의

완승이었다고볼 수 있다. 현재까지는X - BOX

용 콘텐츠가 P S 2에 비해 상당한 양적 열세임

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격차는 점차 줄어들 것

으로예상된다. 

P S 2의 대표적인 게임으로 일본 남코사의

‘철권’으로 대표되는 대전액션게임과 코나미

사의‘메탈기어솔리드2’로 대표되는 슈팅게임

을 들 수 있다.

X - BOX는 남코, 캡콤, 코나미, EA 등 거대

게임 제작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메탈기어

솔리드2’‘F I FA시리즈’‘파이널판타지’등도

X - BOX용으로출시되고있는추세다.

이 외에 닌텐도사에서제작된 게임큐브는 닌

텐도 6 4와 P S컨트롤러의 혼합형게임이라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대중에게 친숙하진 않으나

게임보이어드밴스 게임기와의 연동능력을 이

용하여 전세계의 가정에 보급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있다.

2. P C게임/비디오게임 등급분류의 당

면 문제및 과제

최근 4년간의 등급분류통계에서 보이듯이

PC게임의 등급분류건수는 지난 2 0 0 1년 1 , 0 5 1

건을 기점으로 2 0 0 2년에는 7 6 6건으로 무려

2 8 8건이 줄어들어 대폭적인 감소세를 나타냈

다. 이 현상으로 직접적인 PC게임산업의 침체

나 몰락을 예단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일지 몰

라도 어쨌든 PC게임산업이 구조적,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결국 전체적인 PC게임

물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였고, 사업방향을

장기적인 게임개발에 투자하기보다는 이미 완

성된 외국게임물을 수입하는 방향으로 사업방

향이많이전환되었음을보여준다.

2 0 0 2년은 양적인 부분은 둔화세를 가져왔으

나 질적인 부분의 향상 즉, 고용량데이터 저장

형태인DV D - R OM매체등이서서히다수를차

지하면서 게임분야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킨 것

이 위안이라고 할 만하다. PC게임의 소비자수

요층이 패키지게임 시장에서 비디오게임 시장

으로 옮겨가면서 PC게임 시장의 전체 판도에

재편이이뤄지고있는단계인것으로판단된다.

모든 산업이 그렇겠지만, 게임산업 역시 기

반인프라가 중요하다. 어느 한 플랫폼, 장르에

만 편중되어 발전하여서는 인프라가 박약함을

면치 못하고, 성장이 빨리 한계에 부딪칠 수도

있다. 따라서 PC게임산업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온라인게임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에서 대

신 만족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장기적이며 전

체적인 게임산업의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플

랫폼이 유기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의 O ne Sou rc e - Mu lti Us e의 전략

을 보더라도 PC게임은 다른 플랫폼과 맞물려

같이활성화되어야할 충분한근거가있다. 

PC게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미 전망이

밝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새로운 흐름

에 맞는 방법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유통방식

이 아 닌 스 트 리 밍 ( S t reaming) 또 는

G . O . D ( G a me On Demand) 방식의새로운형

태의 서비스도 훌륭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것

이다. 새로운 방식의 유통구조를 찾는 것 외에

도 좀 더 근본적으로 PC게임의 콘텐츠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대기업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지원하는방안도필요할것이다. 

제 3 절 국내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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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는 업체는 많지 않다. 초기의 게임수준은

단순히 텍스트로 운용되는 슈팅, 대전액션 게

임이 주를 이루었으나, 기술수준의 눈부신 발

전 덕택으로 현재는 액션, 슈팅, RPG, 스포츠,

전략시뮬레이션 등 장르가 세분화하고 있으며

컬러지원, 유·무선 연동기능 등 고급화 된 게

임들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개발사들이 차별화 전략을 구사할 수

밖에없었던것으로풀이된다.

부분별 통계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모바일

게임 등급분류신청이 오히려 온라인게임 등급

분류건수를 상회했다는 점이다. 전체심의편수

대비하여 온라인게임은 4 7 . 1 %인 4 7 6편이 등

급분류되었고, 모바일게임은 5 2 . 9 %인 5 3 4편

으로집계되었다.

PC게임과는 달리 온라인게임은 게임개발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덕분에 국산 게

임물이 게임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형국이다.

외산 게임물은 전체의 0 . 1 9 %인 1 9편이 등급분

류 되었는데 대만게임인‘만왕지왕’, 미국게임

인‘애쉬론즈콜’, ‘울티마온라인’, 일본게임인

‘크로스게이트’, ‘뎁스판타지아’, ‘판타지스

타’등의게임이 등급분류되었다. 이들은주로

외국개발사와 판권에 대하여 라이센싱 계약을

하고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형태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몇몇 매니아층을 중

심으로꾸준한유저를확보하고있다.

(3) 등급별분석

2 0 0 2년 등급분류된 온라인게임물중 합격된

게임물은 보류된 3 5편을 제외하고 총 9 7 5편으

로 집계되었다. 전체이용가는 6 9 8편( 7 1 . 6 % ) ,

1 2세이용가는3 5편(3.6%), 15세이용가는2 0편

(2.1%), 18세이용가는2 2 2편( 2 2 . 7 % )이었다.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된작품은대전액션

게임, 어드벤처류 게임, 단순RPG 게임, 스포

츠 게임, 보드 게임, 전통 아케이드류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이 있었는데 최근의 게임수

준은 매우 세밀하고 내용구성이 알찬 게임이

많으며 게임요소와더불어 학습효과도꾀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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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유선 인터넷)으로 웹상에서 바로 게임을

실행하여서로 인터랙티브( I nt eract ive )를 통하

여 내용을 형성해 나가는 온라인게임과유저가

무선인터넷 서버에 접속하여 자신이 원하는 프

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모바일 기기(핸드

폰, PDA 등)에서 구현하는 모바일게임으로 나

뉠 수 있다. 

현재영등위에서는온라인게임심의에서웹상

의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을 같이 심의하고

있으므로, 본 장에서도 크게 온라인게임이라는

범주에서 웹을 이용하는 온라인게임과 모바일

게임을모두살펴보도록하겠다.

1. 2002년등급분류현황

(1) 연도별분석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의흐름을 살펴보면, 등

급분류업무 첫 해인 2 0 0 0년에 2 2편의 신청을

기록한 이래로 2 0 0 1년에는 1 0 2편이 등급분류

되어 점차 등급분류의 상승가능성을 보였으며

지난 해인 2 0 0 2년에는 1 , 0 1 0편이라는 엄청난

숫자를기록하게되었다.

초기의 저조한 심의편수는 온라인게임물 등

급분류의 확립을 위한 영등위의 다양한 노력

(여러 계층의 의견수렴,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

터운영, 온라인게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도 불구하고 업계가 온라인게임의 등급분류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던 데에 기인한 바 크다 하

겠다.

이러한 등급분류에 대한 인식미비와 게임의

특성상 발생하는 여러 제문제( PK문제, 사행성

게임의 현금으로의 환금성, 아이템 매매 등)를

언론이나 방송 등에서 심층적으로다루게 되면

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였고 결국 2 0 0 2년

3월‘온라인게임사전등급분류의강화’라고하

는 정책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법적 제재까

지 포함한 새로운 정책의 등장으로 인해 2 0 0 2

년에는1 , 0 1 0건의게임물이등급분류되는증가

세를가져왔다.

(2) 매체별분석

올 한해는 PC게임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유

무선 온라인게임의성장이 두드러진 한해라 하

겠다. 또한전년까지온라인게임시장의수익성

에만 집중하던 업계에서새로이 모바일게임 시

장의수익성에주목하기시작하였다. 현재국내

모바일게임 개발사는 대략 1 5 0여개 이상이 되

는 것으로알려지고있다. 개발비, 인건비, 서버

운영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드는점이크게작용한듯 하다.

하지만 이들 모바일업체 중 수익을 제대로

<그림6-2-3-01 > 연도별온라인게임심의상승추이

<그림6-2-3-02 > 온라인, 모바일게임등급분류현황

<표6-2-3-01> 온라인, 모바일게임등급분류현황( 2 0 0 2년)

국 내 국 외 소 계

온라인 4 5 9 1 7 4 7 6

모바일 5 3 2 2 5 3 4

소 계 9 9 1 1 9 1 , 0 1 0

종류별 국적별

<표6-2-3-02> 온라인게임물등급별현황( 2 0 0 2년)

합 격

전체이용가 1 2세이용가 1 5세이용가 1 8세이용가 계

국내물

온라인 2 6 7편 1 8편 1 6편 1 3 6편 4 3 7편

모바일 4 2 3편 1 3편 4편 7 9편 5 1 9편

소 계 6 9 0편 3 1편 2 0편 2 1 5편 9 5 6편

국외물

온라인 6편 4편 - 7편 1 7편

모바일 2편 - - - 2편

소 계 8편 4편 - 7편 1 9편

총 계 6 9 8편 3 5편 2 0편 2 2 2편 9 7 5편

구 분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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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부분, PV P부분, 아이템드롭 부분 등 게임

의 등급분류시고려할 사항이 많았던 게임들이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는‘리니지’

를 비롯하여‘헬브레스’, ‘만왕지왕’, ‘조선협

객전’등이있었다.

(5) 보류게임물사유별분석

2 0 0 2년 온라인게임물의 보류편수는 3 5편으

로 전체 1 , 0 1 0편 중 3 . 4 6 %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도 게임물의 보류편수가 8편

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많은 수치라 할

수 있겠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람을 실험실

에서고문하는폭력성게임이1편있었으며, 매

우 선정적인 장면의 등장으로 보류된 작품도 3

편 있었다. 또한, 퇴폐적이고음습한내용과 제

명을가진게임도3편이나등급보류를받았다.

보류된 작품의 대부분은 고스톱, 포커, 화투

류의 게임으로서 게임에서의 사이버머니를 가

지고 직,간접적인 환금기능을 갖고 있는 2 8편

이었다. 이는 전체심의 대상 게임물의 2 . 7 7 %

에 해당되었으며향후 이러한 사행성 온라인게

임은 점진적으로 등급분류신청이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

(6) 월별분석

월별통계를 살펴보면 1월∼8월까지의 심의

편수가 다소 편차가 있는 달이 있긴 하지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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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작된 게임이 많았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대부분 전체이용가로 등급이 부여

되었으나‘1 8세이용가’로 등급분류된 게임물

이 전체에서 2 2 . 7 %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폭력

장면의 묘사 및 선혈묘사, 선정적인 내용의 묘

사, 짙은 사행성이 존재하는 내용 등으로 인한

것이다.

(4) ‘1 8세이용가’게임물사유별분석

‘1 8세이용가’게임물은 전체 게임물의

2 2 . 7 %인 2 2 2편으로 집계되었으며 그중 사행

성으로 인한 것이‘1 8세이용가’게임물전체의

7 7 . 5 %인 1 7 2편으로집계되었고선정성으로인

한 것이 1 6 . 7 %인 3 7편이었고 폭력성으로 인한

것이5 . 8 %인 1 3편으로집계되었다.

사행성게임의 증가는 주로 아케이드용으로

개발되던 고스톱, 포커류의카드게임이 온라인

화된 것에 기인한다. 주로 부피가 큰 아케이드

게임보다 개발비가 상대적으로적게 들고 완성

된 콘텐츠를 바로 웹상에서 구현할 수 있으며

월정액, 이벤트 등을 통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수가

개발된것으로여겨진다.

이러한 게임은 하나의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으로 (주) N H N에서 운영하는 한게임사이트

나 (주)넷마블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은 하나의

사이트에 여러가지의 고스톱, 포커류의사행성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사행성게임은직접

적인 현금거래 등 환금성의 요소는 적으나 사

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게임이 주로‘1 8세이용

가’로 결정된다.

선정성게임은 1 6 . 7 %의 비율을 차지했다. 최

근의 컴퓨터게임에서 선정성의 문제가 그다지

부각된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

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는데이는2 0 0 2년에몰

아닥친 모바일게임 열풍에 원인이 있다. 이들

게임은 주로 휴대폰에서성인전용 게임군에 제

공할 목적으로제작된 게임물로서남녀간의 성

행위를 간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남녀 신체의

특정부위를 묘사한 내용, 옷벗기기 게임, 노골

적인 성묘사로여성의 수치심을 자극할만한내

용의 게임이 있었다.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보

면 카사노바, 용주골황제포커, 벗겨줘제발, 누

들누드성감전사, 섹시고스톱, 스트립룸싸롱,

멜랑꼴리엉덩이편, 조또야사 등 제명에서부터

성인용게임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폭력성의 이유로‘1 8세이용가’로 등급분류

된 게임은 전체의 5 . 8 %로 많은 부분은 차지하

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M MOR P G게임으로서

<그림6-2-3-03 > 18세이용가등급사유별현황( 2 0 0 2년)   

<그림6-2-3-04> 월등급보류사유현황

<표6-2-3-03> 18세이용가등급사유별현황( 2 0 0 2년)

선정 폭력 사행 기타(퇴폐등) 소계

보류
온라인 1 - 2 8 - 2 9

모바일 2 1 - 3 6

총 계 3 1 2 8 3 3 5

결과 사 유

<표6-2-3-04> 월별온라인, 모바일게임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 0월 1 1월 1 2월

온라인 8 9 1 0 1 1 1 9 2 8 1 8 1 2 6 9 1 9 8 5 6 3 8

모바일 5 4 1 8 2 2 5 2 2 6 1 1 4 2 9 0 5 2 1 4

소 계 1 3 1 3 2 8 1 3 4 4 3 0 2 0 1 8 1 8 3 4 8 8 1 0 8 5 2

월구분

<그림6-2-3-05> 월별온라인, 모바일게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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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며 특히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의욕을 나타냈다. 매체의 변화에 따른 적

절한 기구개편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아직까지

는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진행

이 이루어지고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좀더 사

후관리에대한체계적인기획및 지원이필요할

것이다.

셋째, 등급분류와관련해서사회적논란이많

은 부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2002년 온라인게임의

경우 PK, 아이템현금판매, 사행성게임등에서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영등위가 여론을

등급분류에반영하는것은당연한일이지만, 비

단 수동적인 여론반영보다는적극적인여론 수

렴 및 사회적 합의도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0 0 2년에는 특히‘리니지’와 관련한PK 및아

이템현금거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컸었으며

온라인사행성게임에 대한 대규모 등급보류와

관련한 논란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논

란에 대해 공청회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도출 유도과정이 등급보류와

병행된다면 합리적인 등급부여가 가능해지며

등급보류제도에대한 신뢰를 증대시킬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게임산업은급속한 발

전을 거듭하고 있다. 게임산업이 영화, 음반산

업을 능가하는 첨단문화산업으로 자리잡으면

서 경제적·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선

진국을 중심으로 게임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이해와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몇몇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전문적인 게임심의기구가있고,

게임산업이 일찍 발달한 미국, 일본의 경우도

게임심의에 관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게

임물에 대한 심의제도는국가별로 약간씩의 차

이를 보이고 있는데, 크게 보아서 정부가 주도

하는 경우, 민관이협조하는 경우, 그리고업계

가 주도하는경우로분류할수 있다. 

1. 업계주도형: 미국, 캐나다, 일본

업계주도형은미국, 일본, 스페인등의국가에

서 시행되고 있는 모델이다. 미국( ES R B )과 일

본( C ESA, SOF U RI N )은 게임산업이일찍 발달

제
2
장

게
임
물

등
급
분
류
제
도

현
황
과

전
망

982 2 0 0 3년게임백서

상적으로2 0여편내외에서등급이부여되었다.

9 - 1 0월에 심의물의폭증세를 볼 수 있는데, 그

것은 산업적 측면에서보다는 제도적 측면에서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온라인게임 사전등

급분류강화 시책에 따라 영등위와 문화관광부

에서는 7월∼9월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하였고

이 기간이 경과후 등급분류 미필게임물에 대하

여는 형사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정하면서, 9월에 아직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온라인, 모바일게임업체들이 대거 등급분류를

신청한 것이다. 9월에 1 8 3편, 10월에는 무려

4 8 8편이 등급분류를 받았는데 이는 전체통계

에서6 6 . 3 %를 차지하는비중이다.

2.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등급분류의

당면문제및 과제

온라인게임산업및 시장의 성장은 이미 충분

히 예견되어있었고, 그것은등급분류의동향에

서도반영되어나타났다. 심의편수의폭증이있

었던 것인데, 폭증의주 요인 중의 하나에 제도

적 정비라는산업외적인것도있었지만기저에

산업과 시장의 성장이라는 배경이 없었으면 불

가능한 현상일 것이다. 2002년은 온라인게임

의 등급분류가 정착된 해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제 제도적, 법적인 큰 변화가 없는 한에서는

2 0 0 2년의 등급분류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의급속한성장에수반되는여러

사회적 부작용들을희석시킬 수 있는 등급분류

의 정착은매우바람직하다. 하지만등급분류제

도가 숨가쁘게 변모하며 발전하는 산업의 양상

을 적시에따라가지못한다면오히려산업의발

전에저해요소로작용할수도있으며사회적부

작용제어라는역할도제대로수행하지못할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온라인게임

등급분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속적으로 고

려되며운용되어야할 것이다.

첫째, 급속한매체형태의변화를미리예측하

여 대비하며, 실제변화에는적시에등급분류의

효율적인적용을 해야 한다. 최근PC게임시장

의 복합적인 침체와 맞물려 게임유통의 새로운

형태인 ‘스트리밍 ( s t re a m i n g )’ 또는

‘G . O . D ( g a me on dema n d )’방식의서비스가

추진중인데이는온라인상에서PC게임을유통

한다는형태로서PC게임시장의새로운대안으

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스트리밍 또는

G . O . D서비스는온라인상에서구현되는콘텐츠

로서일반적으로등급분류의대상이된다. 현재

영등위‘게임물등급분류기준’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아직 일반

적이지는않지만이른시기에일반화가될 가능

성이 많다. 예를 든 스트리밍서비스 뿐 아니라

온라인, 모바일게임에서는 새로운 방식·형태

로 제공되는 콘텐츠가 나올 소지가 많다. 새로

운 형태로제공되는콘텐츠들에대해미리예측

하고, 그에기반한등급분류를준비한다면현장

이 바뀌고 나서 한참 지나서야 법과 제도가 뒤

쫓아가는것을극복할수 있을것이다.

둘째, 사후관리의강화이다. 온라인게임은매

체의특성상사전에모든것을심의하기가어렵

다. 사후적인 변동이 거의 필수적으로 수반되

며, 따라서 사후변동사항에 대한 심의 혹은 모

니터가절실해진다. 현재온라인게임에대한모

니터를하는기관이나단체가상당수가있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곳은 충

실한 사전심의데이터를갖고 있는 영등위이다.

영등위에서는 2 0 0 2년에 사후관리부서를 새로

제 4 절 해외게임등급분류제도

<표6-2-4-01> 국가별게임물등급분류모델설명

모델 내용 해당국가

미국(ESRB, AAMA),

업계주도형모델 업계의자율규제 일본(CESA, EOCS, JAMMA)

스페인( A D E S E )

민관협조형모델
민관중층형: 정부의법적규제위에업계의자율규제 영국(BBFC, ELSPA)

민관병존형: 정부의법적규제, 업계의자율규제가병존 프랑스(SELL), 독일( U S K )

정부주도형모델
심의형: 법령에근거한정부기관심의제도 핀란드(VET) / 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

검열형: 정부기관의매체통제 중국(公安局) / 대만(經濟部商業司評監委員會)

타국의존형모델
상호이득형: 외국제도차용 스위스(USK: 독일) / 스웨덴(ELSPA: 영국)

일방적잠식형: 관련제도전무 남미, 동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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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게임포장의뒷면에부착된다. 

① 등급( rat i n g )

ESRB 비디오및 컴퓨터 게임등급 체계는 6

단계의등급들로구성되어있다. 

우선, EC 등급은E a rly Child ho o d를 의미하

는데, 이등급의게임은3세이상의어린이들에

게 적합하다. 따라서 이것은 실제로는 모든 연

령에 적합한 게임에 부여되는 것인데, 이런 게

임들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적합하다고

생각할수 있는어떤내용도들어있지않다.

E 등급 Ever yone을 의미하는데, 이 등급은

6세이상의사람들에게적합하다. 이등급의게

임은 대개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기호를 가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것인데, 여기에는

아주 약한 정도의 폭력, 익살스러운 약간의 나

쁜 행동( c om ic misch ief), 약간의버릇없는 언

어( c r ude la n g uag e )가 포함되어있을수 있다.

T 등급은 Te en을 의미하는데, 이 등급은 1 3

세 이상의 연령에 적합하다. 여기에는 폭력적

내용( v iolent cont ent), 약한 또는 강한 언어

( m i ld or strong la n g uage), 성적 암시를 담

은 주제( s u g g e s t ive theme )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M 등급은 Matu re를 의미하는데, 이등급은

1 7세 이상에게 적합하다. 이 등급의 게임에는

T등급의 게임에서보다강렬한 폭력과 언어, 그

리고 성인들에게적합한 성적 주제가 포함되어

있을수 있다.

AO 등급은 A du lts Only를 의미하는데, 이

등급은 1 8세 이상의 성인들에게만적합한 내용

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등급의 게임에는 섹스

와 폭력에 대한 생생한 묘사 ( g raph ic

dep ict ion )가 포함되어있을수 있다.

RP 등급은 R ating Pen d i n g을 의미하는데,

이 등급은ES R B에 제출되어최종적인등급판

정을기다리고있는게임들에부여된다.

② 내용기술( c ont ent de sc r ipt or )

미국 게임업계의 독립적인 자율규제기구인

ES R B는 등급과 더불어 게임에 대한 더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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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게임물에대한사회적비판을우려하여업

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심의제도가 발달한 경

우이다. 반면스페인은게임산업의발달이더디

어 관련정책이전무하다시피한 상황으로서, 스

페인어가 남미의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는 특수성에 의해 스페인에 진출한 외국기업들

을중심으로자율심사제도가정착된경우이다.

(1) 미국: ESRB, ESRBi, ESRB ARC, AAMA

가. ESRB

a. 등급분류의주체

ES R B ( E ent er t a i n ment Soft wa re Rev iew

B o a rd )는 1 9 9 4년 오락 소프트웨어 제작사들

로 구성된 협회인‘쌍방향 디지털 소프트웨어

협 회 ( I nt eract ive Digital Soft wa re

A s s o c iat ion : IDSA )에 의하여 설립되어 온라

인과오프라인에걸친모든플랫폼형태의게임

들에 대한 등급 분류를 실시하는, 게임 업계의

독립적 자율규제기구( i n dep en dent sel f -

re g u lat ory ent it y )이다. 

이 기구는게임에대해서뿐만아니라게임의

광고에 대한 등급 분류도 실시하며, 이와 더불

어 게임 업계에 온라인 사생활( on l i ne privacy

p rot e ct ion )을 증진시키기 위한 서비스도 제공

하고있다. 1994년설립이후2 0 0 3년 4월현재

까지이 위원회는8 , 0 0 0건 이상의 등급분류를

실시하고있으며, 이위원회에등급분류를신청

한 업체수는3 5 0개를넘고있다. 

이 위원회는 현재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4개

의 부서를 두고 있다. 비디오 및 컴퓨터 게임

등급 분류( Video and Comput er Game

R at i n g s )를 담당하는‘등급 위원회’( R at i n g

B o a rd), 온라인 게임 및 웹사이트 등급분류

( O n l i ne Game and Web Site Rat i n g s )를 담

당 하 는 ‘ ESRB 인 터 렉 티 브 ’( ES R B

i nt eract ive :ESRBi), 온라인 사생활 보호를

담당하는‘ESRB 프라이버시 온라인’( ES R B

P r ivacy Online), 게임에대한 광고물 심의를

담당하는‘광고심의 위원회’( A dver t i s i n g

R ev iew Cou ncil: ARC). 이중에서게임및 그

에 관련된 등급 분류와 관계된 기능은 비디오

및 컴퓨터 게임 등급 분류, 온라인 게임 및 웹

사이트등급분류, 광고심의의세 가지이다.

b. 등급분류의목적

ES R B의 등급분류의목적은게임에대해부

모에게정보를제공하는데 있다. 

c. 등급분류기준

ES R B의 등급 위원회( R ating Board )가 담

당하는 비디오 및 컴퓨터 게임에 관한 등급 분

류 체계는 등급( rat i n g )과 내용 기술( c ont ent

de sc r ipt or )의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

다. 등급은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기술

은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등급은 게임 포장의 앞면에, 내용

<표6-2-4-02> ESRB 부서별업무내용

부 서 업 무

등급위원회(Rating Board) 비디오및컴퓨터게임등급분류

ESRB 인터렉티브(ESRB interactive:ESRBi) 온라인게임및웹사이트등급분류

ESRB 프라이버시온라인(ESRB Privacy Online) 온라인사생활보호를담당

광고심의위원회(Advertising Review Council: ARC) 게임에대한광고물심의

<표6-2-4-03> ESRB 등급위원회(Rating Board) 등급표식및내용

등급 해당연령 내용

EC 등급: Early Childhood
3세이상 ·부모들이자녀들에게부적합하다고생각할수있는

어떤내용도포함되어있지않음.

·약한정도의폭력

E 등급: Everyone 6세이상 ·익살스러운약간의나쁜행동

·약간의버릇없는언어

·폭력적내용

T 등급: Teen 1 3세이상 ·약한또는강한언어

·성적암시를담은주제

M 등급: Mature 1 7세이상 ·강렬한폭력과언어

·성인들에게적합한성적주제

AO 등급: Adults Only 1 8세이상 ·섹스와폭력에대한생생한묘사

RP 등급: Rating Pending - ·최종적인등급판정을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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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자 자신들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등급

( rat i n g )과 ‘ 내 용 기 술 자 ’( C ont ent

D e sc r ipt or )를 부여한다. 등급분류자들에의한

이 검토작업이끝나면, 그들각각이 부여한 등

급과 내용 기술자들은 컴퓨터에 의해 도표화

( t abu lat ion )된다. 그런 후, ESRB 직원( s t a f f

memb er )들은 그 도표화된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적인등급을결정한다.

게임의 등급을 결정할 때는 오로지 게임의

내용( c ont ent )과 관련된 요소들만 고려될 뿐,

화질이나 작동 속도와 같은 게임의 기술적, 미

학적 수준이나 완성도는 전혀 고려되지 않으

며, 학계, 소비자단체, 어린이 단체, 교육계로

부터 전문적 조언과 도움을 얻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되는 자문 위원회

를 두고있다. 

나. ESRBi

a. 등급분류기준

① 등급( rat i n g )

온라인 게임 및 웹사이트에 대한 등급 분류

체계 4단계의 등급들로 이루어져 있다. 2001

년까지는 E i등급( ever yone int eract ive )이 있

어 5단계로 분류되었는데 2 0 0 2년도부터는 E i

등급이없어져4단계로등급을분류하고있다. 

먼저, ‘E C i’는 E a rly Child ho o dI nt eract ive

를 의미하는데, 이 등급은 3세 이상의 어린이

들부터이용적합한게임들에부여된다.

Ti 등급은 Te en Int eract ive를 의미하는데,

이 등급은 1 3세 이상에게 적합한 내용들을 담

고 있는 게임이나 웹사이트들에 부여된다. 여

기에는 폭력적 내용, 약한 또는 강한 언어, 성

적 암시를담은주제가포함되어있을수 있다.

Mi 등급은 Matu re Int eract ive를의미하는

데, 이 등급은 1 7세 이상에게 적합한 내용들을

포함한다. 이 등급의 게임이나 웹사이트에는

고정 관념, 편견, 인종 차별적 발언 같은 언사

( h ate sp e e ch), Ti 등급에서보다더 강렬한 폭

력과성적주제등이포함되어있을수 있다.

AOi 등급은 A du lts Only Int eract ive를의

미하는데, 이것은 1 8세 이상 성인들에게만 적

합한 게임이나 웹사이트들에 부여되는 등급이

다. 여기에는 대개 섹스와 폭력에 대한 생생한

묘사들이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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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게임 내용

과 특성을언어적으로표현하는내용기술을부

여하고있다. ES R B에 의하여비디오및 컴퓨터

게임에부여되는내용기술에는다음과같은것

들이있다. 2001년과2 0 0 2년의ESRB 기술항목

을 비교해보면2 0 0 2년에는Matu re Hu mor (저

속한 농담), Nud ity and Pa r t ial Nud it y (나체

상), Alc ohol and Tob acco Reference (음주와

흡연에대한언급)이추가되었다.

이러한 내용기술은 게임물의 등급심사 시에

연령분류와 함께 주어지며 게임물의 패키지와

광고에 첨부되어 게임소비자는 게임물의 구매

시에이를확인할수 있다. 

d. 등급분류의절차

ESRB 체계는업계의자발적등급분류체계이

기 때문에, 게임의 등급분류 절차는 게임 업체

에 의한 등급분류 신청으로부터 시작된다.

ES R B는 등급분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

하여 2 0 0 1년 1 0월 3 1일부터는 온라인 게임, 콘

솔 게임, PC 게임모두에공통으로적용되는새

로운 등급분류 신청서( rating appl ic at ion )를

채택하고있다. 2001년1 1월부터는이전의신청

서를이용한등급분류신청들은반려되고있다.

등급분류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게임이나

웹사이트는 3명의 등급분류자( rat er )들에 의해

내용이 검토된다. 이들은 원래는 특별한 어떤

전문성을 갖지 않는 전형적인 소비자( t y p ic a l

c on s u mer )들로서게임업계와아무런유대관

계도 갖고 있지않은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일

단 등급분류자로 선택되면 이들은 ES R B가 제

공하는 폭넓은 훈련( ex t en s ive tra i n i n g )을 거

친다. 3명의훈련받은 등급분류자들은대상 게

임이나 웹사이트를 한 프레임 한 프레임 검토

<표6-2-4-04> ESRB의Contents Description 의기술항목

<표6-2-4-05> ESRBi 연령별등급표식및내용

등 급 연 령 내 용

ECi 등급: Early Childhood Interactive 3세이상 ·모든연령에적합한내용

·폭력적내용

Ti 등급: Teen Interactive 1 3세이상 ·약한또는강한언어

·성적암시를담은주제

·고정관념

Mi 등급: Mature Interactive 1 7세이상
·편견

·인종차별적발언같은언사(hate speech)

·Ti 등급에서보다더강렬한폭력과성적주제

AOi 등급: Adults Only Interactive 1 8세이상 ·섹스와폭력에대한생생한묘사

Comic Mischief 짖굿은장난

Mild Violence 약한정도의폭력

Blood 피
폭력

Animated Blood 출혈에대한동적표현

Blood and Gore 신체일부에대한불구나절단

V i o l e n c e 폭력

Mild Language 약한언어

언어 Strong Language 강한언어

Mature Humor 저속한농담

Suggestive Themes 암시적으로도발적인내용

선정성
Mature Sexual Themes 성인에게적합한성적인주제

Strong Sexual Content 강한성적내용

Nudity and Partial Nudity 나체상

사행성 G a m b l i n g 도박

가사
Mild Lyrics 약한정도의불경및성

Strong Lyrics 노골적인불경및성, 폭력, 술

Use of Alcohol and Tobacco 음주와흡연

약물 Use of Drugs 약물사용

Alcohol and Tobacco Reference 음주와흡연에대한언급

I n f o r m a t i o n a l 데이터등의정보제공

기타 Some Adult Assistance May Be Needed EC 등급의내용

E d u t a i n m e n t 교육적인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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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R B i는 웹상에서 등급분류 내용을 공개하

고 있다. 등급분류 내용에는 제목( t it le), 회사

( publ i sher), 등 급 ( rating), 기 술 항 목

( de sc r ipt or )등이있다.

다. ESRB ARC

a. 등급분류의주체

ES R B는 원래 비디오 및 컴퓨터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를 담당하는‘등급위원회’, 온라인

게임 및 웹사이트에 대한 등급 분류를 담당하

는‘ESRB 인터렉티브’, 온라인사생활 보호를

담당하는‘ESRB 프라이버시 온라인’3개 부

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쌍방향 오락 소프트

웨어( i nt eract ive ent er t a i n ment soft wa re )

제품에 대한 광고가 증대되고, 그에 따라 광고

내용과 그 광고가 선전하는 실제 제품의 내용

간의 일치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ES R B는‘광고 심의 위원회( A dver t i s i n g

R ev iew Cou ncil: ARC)’를 설치하여 광고에

대한자율규제에착수하였다.

b. 등급분류의목적

광고 심의 위원회의 목적은 쌍방향 오락 소

프트웨어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체계를 관리하

고 집행함으로써 광고에 관한 엄정한 기준을

확립하여 이 분야의 광고 행위에 있어서 책임

성( re sp on s ib i l ity), 진실성( t r ut h fu l ness), 정

확성( ac cu racy), 적절성( app rop r iat ene s s )을

확보하는 것이며, 그렇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쌍방향 오락 소프트웨어 업계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담보하는것이다. 

c. 등급분류기준

위에서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

로, 광고 심의 위원회는‘책임 있는 광고 관행

을 위한 원칙 및 가이드라인’( P r i nc iples and

Gu idel i nes for Resp on s ible Adver t i s i n g

P ract ic e s )을 제정하여2 0 0년 1월3 1일부터실

시하고있다. ‘원칙및 가이드라인’( P r i nc iple s

and Gu idel i ne s )이라고도 불리는 이 광고 심

의 체계의 토대에는 원칙에 해당하는부분들과

가이드라인에해당하는부분들이들어있다.

① 원칙

ESRB ARC의 등급분류 원칙은 4가지 내용

으로되어있다.

② 가이드라인

위의 원칙 하에서, 실제 광고 심의를 진행시

킬 때 중요하게고려되는심의 요소들, 즉가이

드라인들에는다음과같은항목들이포함된다. 

즉, 폭력( v iolence), 성( s ex), 약물( d r u g s ) ,

해로운 언어적 또는 신체적 표현( of fen s ive

verbal or bodily ex p re s s ion), 인간의 신앙

및 장애에 대한주의( s en s it iv ity or bel iefs or

h a n d ic ap s )가 그것이다.

d. 등급분류의절차

ESRB ARC의등급분류 절차는 ES R B와 동

일하다. 자발적인업체의 등급신청으로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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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항목( C ont ents Desc r ipt or )

ES R B i의 내용기술자는개인정보의요구, 웹

사이트의 정보수록 여부 등 인터넷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항목들을 갖고 있다. 또한 인터넷

의 상호작용적성격에 의해 개인정보입력 행위

의 여부와 종류에대해 기술하고있으며, 그외

‘정보적인’, ‘교육적인’등 주의사항 외적인 정

보에 대해서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게임의

접속화면이나웹사이트상에표기된ESRBi 연

령등급마크에 링크하여 사용자가 마우스커서

를 올려놓으면자동적으로 해당 웹사이트에 대

한 내용기술이 표시된다. ESRBi 온라인 게임

이나 웹사이트에 부여되는 내용기술자들에는

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b. 등급분류절차

ES R B i의 등급분류 절차는 ES R B와 동일하

다. 온라인게임과 웹사이트에 대한 업체의 자

발적인 등급분류 신청으로 시작되며, 내용검토

를 통해등급분류가결정된다. 등급은ECi, Ti,

Mi, AO i로 결정되어 상품에 표시되어 시장에

진출한다.

<그림6-2-4-01 > ESRB 인터렉티브( E S R B i n t e r a c t i v e :

E S R B i )의등급분류절차

<표6-2-4-07> ESRB ARC의등급분류원칙

·광고는광고가선전하는상품의성격, 내용, 등급을정확하게반영

해야한다.

·광고는 E S R B에의하여부여된등급을미화하거나왜곡해서는안

된다.

·광고는대중들에대한책임감속에서제작되어야한다.

·광고는보통의소비자에게심각한또는광범위한위해( o f f e n s e )를

끼칠수있는내용을포함해서는안된다.

<표6-2-4-06> ESRBi Contents Descriptor의기술항목

폭 력
Mild Violence 약한폭력

Graphic Violence 그래픽폭력

Comic Mischief 저속한유머수록

Mild Language 약한언어

언 어 Strong Language 강한언어

Hate Speech 민족주의, 특정종교등에대한언급

Strong Hate Speech 민족주의, 특정종교등에대한강한언급

N u d i t y 노출

선전성 Mature Sexual Themes 성인용성적주제

Strong Sexual Content 강한성적주제

E - M a i l 이메일주소의입력을요구

요 구 사 항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의입력을요구

Survey Information 거주정보의입력을요구

Financial Information 재정정보의입력을요구

A d v e r t i s i n g 광고수록

Transactions and Purchases 카드결재가능

기 타
Direct Expenditure 은행구좌, 카드등으로상품의직접구매가능

Potential Sensitive Areas 범죄, 도박, 음주, 흡연등의정보수록

I n f o r m a t i o n a l 데이터등정보제공

E d u t a i n m e n t 교육적인놀이

o 온라인과오프라인에

걸친모든플랫폼형태

의게임

o 자발적신청이루어짐

o ESRBi에신청서제출

등급분류신청및접수

o 3명의등급분류자(전

문성띄지않은소비자

로구성됨)

o 자문위원회의도움과

조언(학계, 소비자단체,

어린이단체, 교육계)

내용검토

o 위원회의결정된등급

을상품에표시함

o 등급분류없이직접시

장진출가능함

시장진출

o ESRB i의기준(등급,

내용기술)에의해등

급결정

o ECi, Ti, Mi, AOi

등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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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위원회의 내용검토를 통해 등급이 결정

되면 시장진출과 광고가 가능해 진다. 등급분

류없이 시장진출과광고선전도가능하다. 등급

은 ESRB ARC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의해

결정된다. 

라. AAMA

a. 등급분류의주체

미국의 아케이드게임관련 심의제도는 협회

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학부모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한다. 아케이드게임의심의와 관련한 협

회로는 A A M A ( T he Amer ican Amu s ement

Mach i ne Associat ion), AMOA ( A mu s ement

and Mu s ic Operat ors Associat ion), IALEI(

I nt er nat ional Associat ion for the Lei s u re

& Ent er t a i n ment Indu s t r y )등이 있으며, 자

체적인기준을마련하여적용하고있다.

b. 등급분류의목적

그 중 A A M A에서 시행하고 있는‘Pa rent a l

A dv i s ory Sys t em’제도는부모에게게임내용

을 알려주는 메시지를제공하는 제도로서 개별

적인 게임물의내용을 검토하고 내용기술을제

공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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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등급분류기준

C oi n - O p erated Video Game s의 기준은

LA NGUAGE (언어), SEXUAL CON T E N T (선

정적 내용), VIOL E NC E (폭력)의3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된‘Pa rental Adv i s or y

D i sclo s u re Me s s ages & Sticker s’를 제공하

도록하고있다.

(2) 캐나다

북미 지역, 즉 미국과 캐나다에서 게임과 관

련한등급분류는1 9 9 4년부터업계의자율규제

형식으로실시되고있는데, 현재가장광범위하

게 이용되고 있는 등급 분류 체계는 ESRB 체

계로서, 이체계는 오프라인및 온라인 관련모

든 게임들에대하여등급분류를실시하고있는

포괄적인등급 분류체계이다. 캐나다는ES R B

체계 외에 각 주정부들에게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 체계를 개발하여 그것을 입법화

( le g i slat ion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

나 아직독자적인정부주도의등급분류체계를

갖추고 있는 주는 없다. 그러나, 이런측면에서

가장선도적노력을기울이고있는지역이라할

수 있는브리티시콜롬비아주에서는상당한진

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현재 청소년들을 유해 게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은 등급분류에 개

입하는것이아니라부여된등급이잘 지켜지도

록 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다.

<등급분류의목적및 활동>

가. 청소년들이 폭력적 내용들에 노출되는

것을방지한다.

나. 부모들, 교육자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디어들이 제시하는 폭력의 영향을 줄

일 수 있는 방안들을알려주기 위한 전국

적인인식제고캠페인을실시한다.

다. 인터넷상에서 미디어들에 의해 제시되는

폭력과관련한이슈들을조사한다.

<등급분류법률안>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는 2 0 0 1년에 폭력적

비디오게임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힘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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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2-4-08> ESRB ARC의가이드라인

폭력에대한생생한또는지나친묘사가포함되어있는가

무기사용에대한생생한또는지나친묘사가포함되어있는가

언어적또는물리적아동학대가암시되거나묘사되고있는가

폭력
여성에대한폭력적또는비하적행동이암시되거나묘사되고있는가

동물에대한고문또는기타의폭력적행위가암시되거나묘사되고있는가

고문, 불구화(mutilation), 가학증( s a d i s m )에대한암시나묘사가들어있는가

정치인또는공인(public figure)에대한폭력이들어있지는않은가

방화또는불장난행위헤대한암시나묘사가포함되어있는가

성폭력행위에대한암시나묘사가포함되어있는가

성
시간(neutrophilis) 또는그와유사한성적행위에대한암시나묘사가포함되어있는가

노출에대한생생한또는지나친묘사가포함되어있는가

성병을가진사람들에대한조롱, 언급, 묘사가포함되어있는가

약물
불법적약물사용(illicit drug use)에대한언급이포함되어있는가

불법적약물(illicit drug)에대한묘사가포함되어있는가

해로운언어적 또는
조야한또는저속한언어가포함되어있는가

신체적표현
기본적인인간의신체적기능(배설이나식사등)에대한저속한묘사나조롱이포함되어있는가

외설적유머또는‘화장실유머’(bathroom humor)가포함되어있는가

인간의신앙및장애에대한주의 신성모독, 장애인에대한비하나조롱이포함되어있는가

<표6-2-4-09> AAMA의등급분류기준

분 류 내 용

기타 SUITABLE FOR ALL AGES 모든연령층의게이머에게적합

ANIMATED VIOLENCE MILD

만화같은캐릭터가등장하고호전적인스포츠액티비티와

같은전투동작이있음(출혈이나심한부상, 죽음에이르는

폭력은제외)

폭력

ANIMATED VIOLENCE STRONG
만화같은캐릭터가등장하고출혈이나심한부상, 죽음에

이르는폭력이있음

LIFE LIKE VIOLENCE MILD

인간을닮은캐릭터가등장하고호전적인동작이나스포츠

액티비티와같은전투동작이있음(출혈이나심한부상, 죽

음에이르는폭력은제외)

LIFE LIKE VIOLENCE STRONG
인간을닮은캐릭터가등장하고출혈이나심한부상, 죽음

에이르는폭력이있음

선정적내용
SEXUAL CONTENT MILD 성적연상을불러일으키는요소포함

SEXUAL CONTENT STRONG 성적인행동이나인간의몸에대한그래픽적인묘사가있음

언어
LANGUAGE MILD 일반적인욕설포함

LANGUAGE STRONG 심한욕설포함

<그림6-2-4-02 > ESRB 광고심의위원회 ( A d v e r t i s i n g

Review  Council:ARC) 등급분류절차

o 온라인과오프라인에

걸친모든플랫폼형태

의게임

o 자발적신청이루어짐

o ESRB ARC에신청서

제출

등급분류신청및접수

o 3명의등급분류자(전

문성띄지않은소비자

로구성됨)

o 자문위원회의도움과조

언(학계, 소비자단체, 어

린이단체, 교육계)

내용검토

o 위원회의결정된등급

을상품에표시함

o 등급분류없이직접시

장진출가능함

시장진출

o ESRB ARC의기준

(원칙, 가이드라인)에

의해결정

등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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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등급분류의절차

일본 C ESA는 비디오게임제작업체를회원으

로 구성된 지원기구로서, CESA 내‘윤리위원

회’에서 게임내용의 검토와 내용표기마크인

‘주의환기마크’를 발급하고 있다. 윤리위원회

는 C ESA회원사의각 임원으로구성되며, 협회

차원의 심의임에도 내부규정에 의해 주의환기

마크부착의 의무와, C구분인‘발매금지’결정과

같은 엄격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등

급분류와 함께 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높은 회원비용1 ) 과 내용분

류 의무에도 불구하고 현재 C ESA에는 대부분

의 비디오게임 개발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즉,

C ESA는 등급분류기구이기보다는 업체지원기

구로서의성격이더강한기구라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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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위한법률안을의회에상정하였다. 

법률안의내용은다음과같다. 

가. ‘성인’( matu re 또는 adu lt) 등급을 받은

비디오 게임들은 반드시 브리티시 콜롬

비아 영화 등급 사무소에 제출되어 심의

를 받는다.

나. 비디오 게임 관련 업주들은‘성인’등급

의 게임들을 반드시 별도의 진열대에 보

관하여 부모들이 쉽게 그것을 파악하게

한다.

다. 비디오 게임 배급 업자들과 대여 업자들

은 반드시라이센스를획득해야한다.

라. 게임 대여를 위한 연령 규정을 1세 상향

조정하여 청소년 등급 게임( t e en - rat e d

g a me )은 1 4세부터, 성인등급 게임은 1 8

세부터대여할수 있도록한다.

마. 주정부는 정부의 게임 등급 감독 활동들

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자문 위원회

( adv i s ory board )를 설치한다.

(3) 일본: CESA, EOCS, JAMMA

일본의 게임물 심의기구는 플랫폼에 따라

C ESA ( C omput er Ent er t a i n ment Soft wa re

A s s o c iat ion), EOC S ( E t h ics Org a n i z at ion

of Comput er Soft wa re), JA M M A ( Jap a n

A mu s ement Mach i nery Ma nu factu re s

A s s o c iat ion )으로 나뉘어 있다. 모두제작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형태를 띄고 있으

며, CESA는 주로 가정용 콘솔게임(비디오게

임)의 심의를 담당하고, EOC S은 PC게임의 심

의를 담당하며, JA M M A는 아케이드게임의 심

의를담당하고있다. 특히C ESA는비디오게임

의 내용심의 외에도 소속사들의저작권 보호와

분쟁조정, 중고품판매의 규제, 유통시장의 관

리와 불법복제품의 단속, 또‘C ESAゲ－ム白

書’를 비롯한 각종 시장동향보고서의 발간과

같은 공공사업을 진행한다. 한편 일본의 PC게

임시장은 대부분 성인용 게임타이틀이 차지하

고 있으며 따라서 E OC S에 의뢰되는 대부분의

심의물은‘1 8禁’대상타이틀로분류되고있다. 

C ESA의 심의는 주로 게임 중 신체파열이나

출혈 등의 폭력적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며,

E OC S는 선정성을 중심으로 한 연령분류가 중

심이 된다. 아케이드게임 제작사 협회인

JA M M A의 심의는 협회자율의‘윤리심사판정

기준’에 의하여미풍양속, 폭력, 잔인한표현을

금하고있다.

가. CESA

a. 등급분류의주체

일본 C ESA는 비디오게임제작업체를회원으

로 구성된 지원기구로서, CESA내‘윤리위원

회’에서 게임내용의 검토와 내용표기 마크인

‘주위환기마크’를 발급하고 있다. 윤리위원회

는 C ESA 회원사의 각 임원으로 구성되며, 협

회차원의 심의임에도내부규정에의해 주위 환

기마크부착의 의무와, C구분인‘발매금지’결

정과같은엄격한심의를실시하고있다.

b. 등급분류기준

C ESA는 회원사의 판매제품 중 폭력을 표현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협회가 정한 주의환기마

크를패키지에표시하고있다. 협회는윤리위원

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고‘9 8년 4월부터성

표현, 폭력표현등을자율규제하는가이드라인

으로 윤리규정을 제정하였다. 회원 각 사에 대

해 규정에준한자율규제를실시해오고있다. 

•CESA 등급분류윤리규정

●일별적, 명예훼손적표현과교육에관한표현

●성적표현에대한규제규정

●반사회적인 행위와 폭력 및 범죄에 대한 표

현에 대해서는 A B C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A, B, 구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

한 주의환기를요구하고, C구분에속할경우

판매금지

●C구분에속하는 경우

-살인, 상해, 폭력등의범죄행위표현과이

들을시사하는표현이있고 이들이범죄를

유발하거나인격형성을저해할우려가있

다고인정되는것.

-인간또는동물등의팔다리를 분리한상태

와 이들이결손된상태의표현이있고 이들

이 범죄를 유발하거나 인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것.

-마약, 시너등의규제약물을부정하게사용

하는 표현이 있고 이들이 범죄를 유발하거

나 인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것.

-불륜, 불순한이성간의 교제, 매춘 등 불건

전한성풍속에관한표현이있고이들이 범

죄를 유발하거나 인격형성을 저해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기타 조직폭력성,

잔학성을 담은 표현이 있고 이들이 범죄를

유발하거나 인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

다고인정되는것.

1) C E S A는 회원사의매출규모별로연간 7 2만엔까지회비를 받고 있다.

<그림6-2-4-03 > 일본 컴퓨터 오락소프트웨어협회( C E S A )

의등급분류절차

o 비디오게임제작업체

회원으로구성

o 자발적신청이루어짐

o CESA 약관에의한의

무조항(회비납부/ 내

용심사)

CESA 회원사

o 이벤트위원회

o 지적재산위원회

o 기술위원회

o 조사연구위원회

o 인재육성위원회

o 유통위원회

CESA 위원회

o 등급분류없이직접시

장진출가능함

시장진출

o CESA 회원사임원들

로구성

o 주위환기여부심사

CESA 윤리위원회

o A구분: 주위환기필요

없음

o B구분: 주위환기필요

(주위환기마크부여)

o C구분: 발매금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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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作品(일반작품):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가정에서안심하고즐길수 있는작품입니다.

●R指定作品( R지정작품) : 작품의 내용에 과

도한폭력이나성표현이포함되어있으므로1 5

세이상의이용자에게권장되는작품입니다.

●1 8禁作品( 1 8금작품) : 작품의 내용이 1 8세

이상에 해당되므로, 18세 미만의 이용자는

이용을삼가주시기바랍니다.

다. JAMMA

a. 등급분류의주체

J M M A ( Japan Amu s ement Mach i ner y

Ma nu factu res Associat ion) 역시 위의

C ESA나 E OC S와 같이 제작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협회로서 주로 지적재산권이나 저

작권 보호, 글로벌화 사업 등 해외 교역, 산업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심포지움, 세미

나 개최, 기술연구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한편 협회 내규로서

‘건전화를 저해하는 기계기준’을 마련, 풍속

법에 의한 풍속영업 규제 조항에 의한 법률 위

반을 사전에방지하고 있다.

b. 등급분류기준

‘건전화를 저해하는 기준’은 풍속법 2조 1항

8호에 의한 업무용 어뮤즈먼트 머신 중 특정조

건에 해당하는 게임기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는비디오화면을 사용하며 경화

또는 카드로 지불하도록 하는‘T V게임기’와

메달 인/메달 아웃 방식으로 운용되는‘메달게

임기’에 적용되며, TV게임기의 경우 외설, 극

도의 폭력, 극도의 잔학한 내용을 포함하는 표

현과 그 밖의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으로 쉽

게 개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게임기에 대해

서‘건전화를 저해하는 기계’로 규정, 일본국

내용으로 제조, 판매 및 조작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메달게임기의 경우는 메달이용여부, 메달배

출장치의 여부, 입상내용의 크레디트표기 여

부, 크레디트의 배출스위치 부착 여부, 크레디

트를 가산하거나 미터기에 기억시킬 수 있는

장치의 부착 여부, 지폐삽입 여부, 1회당 최고

배당매수의 크기, 게임금액의 크기, 딥스위치

또는 롬의 교환으로 인한 개조의 가능성 등을

분류하여‘성인용’과‘아동용’으로 분류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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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SA는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를 대상으

로‘주의환기마크’를 부여한다. 주의환기마크

는 게임 중 폭력등 주의를 요하는내용을 수록

한 경우 이에 대한 안내문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단, ‘이 작품에는 폭력·출혈·호러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또는‘이 게임에는

폭력 장면이나 그로테스크한 표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정도로 마크의 종류와 기술내용이

다양하지 않아 경고기능 외에 내용기술제도로

서의효용성은떨어진다.

나. EOCS

a. 등급분류의주체

E OC S ( E t h ics Org a n i z at ion of Comput er

S oft wa re )는 PC용 게임소프트웨어를 대상으

로 하는 등급분류기구이다. 제작업체를중심으

로 한 회원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본 제작자들은‘소프트웨어 윤리기구’에 가

맹하여등급심사를신청·부여받는다. 

b. 등급분류의목적

등급분류는 강제사항이아니며, 단지 일본의

풍속법에 의해 음란물을 법적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장치의 역할을

하고있다. 

c. 등급분류기준

일본의 PC게임은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성

인용 타이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E OC S

의 등급분류는 주로 음란성 판단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있다. 

d. 등급분류의절차

등급심사를 신청하는 게임물들은 윤리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에 한해

자율적으로선별된다. 등급분류신청은 국내물

과 국외물로 나뉘며, 해외작품의 경우에는 반

드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게

임물등급은‘1 8禁’과‘R指定‘으로 나뉘는데,

‘1 8禁’은 영등위의‘1 8세이용가’에 해당하며,

‘R指定‘은 제한부등급으로서 연소자(중학생

이하, 15세 미만)이용불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E OC S에서 등록절

차를 마친 후 규정스티커를 부착한 후 출시하

게 된다. 

EOCS 가맹

·P C용게임소프트웨어대상

·회원제도운영

작품심사신청

·해외작품의경우는반드시

등급분류받아야함

·자체심사, 사전유료심사로나뉨

자체심사

제작업체에의한자체심사

사전유료심사

임의희망에의한사전심사

수리(일반)및한정

수리하여등록

연령제한작품, 일반

작품구분하여지정

윤리기구일반스티커또는

R지정스티커작품에부착
수정지시

서류제출 서류제출

심사 심사

출시

<그림6-2-4-05 > EOCS 규정스티커

일본풍속법2조1항8호

▶ 슬롯머신, TV게임및 기타유기설비에서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사행심을 부추길우려가 있

는 유기에 사용이 가능한 것(국가공안위원회규

칙에서 규정된 것에한한다)을설치한 점포및

기타 이와유사한 시설(여관업및 기타 영업용으

로 사용하거나, 또는이를 수반하는시설로 정부

령으로 규정하는것을 제외)에서해당 유기시설

로 손님에게 유기를하게끔 하는 영업(전호에해

당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그림6-2-4-04 >EOCS의등급분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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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관협조형: 영국, 프랑스, 독일

민관협조형은정부와민간이분업의형태를띄

고 있는경우이다. 이는가장많은국가에서취하

고있는 형태이며, 다시두가지모델로나뉜다.

첫 번째‘민관중층형’은 정부의 법적 규제를

기반으로 업계가 구체적인 등급분류업무를 시

행하고 있는 경우이다. 정보가 입법을 통해서

강제력을 수반하는 형태로 게임규제의 기반을

형성하고, 그위에업계단체가자율규제라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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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가공안위원회규칙3조

제3조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규정하는유기설비

제1항

법 제2조제1항 제8호의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규정하는유기설비는, 다음에서드는 것으로 한다.

제1호

슬롯머신및 기타유기의 결과가, 메달및 기타 이와유사한 것의 수량에 의해표시되는 구조를갖는 유기시설.

제2호

TV게임기(승패를겨루는 것을목적으로 하는유기를 시키는 기능을 가진것, 또는 유기의 결과가숫자, 문자및 기타

기호에 의해 브라운관에표시되는기능을 가지는 것에 한정되는것으로 하며, 사행심을부추길 우려가 있는유기의

용도로 사용되지않는 것이분명한 것을 제외) .

제3호

플리퍼 게임

제4호

전 3호에서든 것 말고도, 유기의결과가숫자, 문자및 기타 기호 또는물품으로표시되는유기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기설비. 단, 사람의몸의힘을 표시하는유기의 용도로 사용되는것, 사행심을부추길 우려가 있는유기의 용도로

사용되지않는 것이분명한 것은 제외한다.

제5호

룰렛대, 트럼프및 트럼프대및 기타 룰렛유기 또는트럼프 유기와 유사한 유기의 용도로 사용되는유기설비.

J A M M A의‘건전화를저해하는기계기준’2 )

1 .목적

[건전화를저해하는 기계기준] (이하, 기계기준이라고한다)은, (사)일본어뮤즈먼트머신공업협회(이하, 협회라고함)가

건전하고질서있는 어뮤즈먼트머신 산업계의확립을 위해, 미풍양속에반하는 기계를 배제하는제 대책추진의 운용에

활용하며, 또한어뮤즈먼트머신 산업의진흥에 기여하는 것을목적으로한다.

2 .적용범위

이 기계기준은, 업무용어뮤즈먼트머신중에서, 다음에규정하는기종에 적용하며, 협회회원은건전화를저해하는 기계

를 일본국내용으로제조, 판매및 조작을해서는 안된다.

● 2.1 TV게임기

비디오 화면을 사용하며, 경화또는 선지불 카드(후지불카드도 포함)로업무용으로운용되는 것.

● 메달 게임기

메달 인 / 메달아웃 방식으로업무용으로 운용되는것.

3 .정의

이 기계기준에서사용되는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한다.

● 3.1 업무용어뮤즈먼트 머신

주로 [풍속영업등의규제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관한법률]의제2조 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영업에 사용되는유희설비

● 3.2 건전화를저해하는기계

4 .에서 규정하는각 기종마다들어진 각 조건중 어떤 것이든지하나 이상에 해당되는것 및 협회가 미풍양속에 반하

는 기계라고 인정한것.

4 .기종마다의조건

● 4.1 TV게임기

( 1 )표현의조건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을표현하는 것 및 외설, 극도의폭력적 및 극도의 잔학한 내용을 표현하는것.

비고 : 미풍양속에반하는내용을 표현하는 것 및 외설, 극도의폭력적 및 극도의 잔학한 내용의 판정은, 별도로

규정하는 [윤리심사판정기준]에기반하여협회가 행한다.

( 2 )그 밖의조건

미풍양속에 반하는 기계로쉽게 개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것.

● 4.2 메달게임기

( 1 )기능/구조의조건

[ 1 ]성인용

i 메달을사용할 수 없는 것.

ii 메달배출장치가없는것.

iii 입상한메달이 배출되지않고 크레디트되는것.단, 플레이어가임의로, 또는수시로배출할 수가 있는배출

스위치(누르는버튼)를 갖추고 있는것을 제외한다.

iv 크레디트가스위치 등의조작에 의해가산되며, 그매수가미터 등에 기억되는 구조의 것.

v 지폐 등을삽입할 수 있는 구조의 것.  단 구조가 메달화배출기로서독립된 기능을 가지며, 기계본체와 통

신을 하고있지 않은기계 사이의 메달화 배출기는제외한다.

vi 경화를투입하고, 직접크레디트가쌓여유희가 가능한 것.

[ 2 ]아동용

i 메달을사용하지않는 것.

ii 메달배출장치가없는것.

iii 입상한메달이 배출되지않고, 크레디트로서쌓이는 것. 

단, 플레이어가임의로, 또는수시로 배출할 수가있는배출스위치(누르는버튼)를갖추고있는것을제외한다.

iv 크레디트스위치 등의 조작에 의해가산되며, 그매수가 미터 등에기억되는구조의 것.

v 유희에서의최고배당매수가 9 9매를 넘는것(배율 9 9배가 아니라, 1회의유희에서의복수 크레디트/메달을

거는 경우에도 1회의 유희의 배당매수가9 9매를 넘는것) .

vi 3웨이등의 구조에 의한것으로 경화를 삽입했을경우에 직접크레디트가되는 것은 1번에 투입되는금액이

1 0 0엔을 넘는 것.

Vii 지폐및 5 0 0엔 경화 등을삽입할 수 있는 구조의 것.

(2) 그밖의 조건

4 . 2의 ( 1 )의 각 조건에서규정하는기계 및 미풍양속에반하는 기계에 딥 스위치 또는 롬의교환 등으로 쉽게개

조할 수 있는위험이 있는 것.

(부칙)

1 .이 기계기준의목적달성을위해, 운용규정을별도로 규정한다.

2 .이 기계기준은 헤이세이 1 1년 1 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자료출처는h t t p : / / w w w . j a m m a . o r . j p / s i r y o u / i n d e x . h 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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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SELL

1 9 9 9년부터 프랑스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

가 실시되었다. 프랑스 법령(수상령 N 96-

3 6 0 )에 의해서 모든게임물은등급분류를하도

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과정에서 S E L L

( S y n d ic at des Edit eurs de Logic iels de

L oi s i r )은 개입하지않는다. 

S E L L은 전체이용가, 12세이상, 16세 이상,

제
2
장

게
임
물

등
급
분
류
제
도

현
황
과

전
망

998 2 0 0 3년게임백서

태로 실질적인 등급분류업무를 진행한다. 영국

B BFC와E L S PA의관계가이 경우로분류될수

있다. BBFC는‘비디오기록물법’에 의한 법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이 없는 게

임물은E L S PA에서등급분류를담당하고있다. 

영국은 법률에 의해 등급분류의 의무화를 규

정하고있으며, 이기반위에서E L S PA는1 9 9 4

년부터게임물의등급분류를시행하고있다.

두 번째는‘민관병존형’이다. 이형태는국가

의 법적 규제와 민간의 자율등급분류가병존하

는 형태이다. 독일의경우는정부( BP j S )와 민간

(VUD: US K )의 2체제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전쟁의 찬양 및 선동, 야만적폭

력, 출혈묘사등 주로 게임의 폭력성에대한 방

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저작권보호에 대

해서도업계단체인V U D와, 저작권보호단체인

GV U를 통해 복제물유통행위에 대한 고발, 단

속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여러 법적 규제

장치에 의한 업체자율심사가 일차적으로 이루

어지고S E L L은 이에대한사후심사를맡는다. 

정부에서는 심의를 담당하지는 않으나, 프랑

스어사용강제등 정부가강력하게개입하고있

으며, 상대적으로민간등급분류기관인S E L L의

영향력은 약한 반면 상대적으로 시민단체의 영

향력이 높다. 프랑스에서의등급분류특징은 저

작권보호에보다많은관심을쏟고있다는점이

며, 이와 관련하여S E L L은 저작권 보호조직인

R A P P E L을 설립하여불법복제물의판매및 유

통에대해강력한단속을실시하고있다.

(1) 영국: BBFC

영국의 B BFC ( B r it i sh Board of Film

C la s s i f ic at ion )는 영국내 영화, 비디오와함께

DIGI TAL MEDI A에 대한 심의도 병행하고 있

다. 디지털 미디어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영

가능한 각종 영상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B BFC

에서는 굳이 컴퓨터에 국한되지 않고 PC게임을

비롯비디오, 모바일게임등 각종게임물에대해

등급분류를실시하고있다. 최근에는독립게임제

작자협회인 T IGA ( T he Indep en dent Game s

D evelop ers Associat ion )에서도 등급분류과정

에 참여하기위한준비를하고있다.

B BFC는 청소년의 보호와 함께 표현권의 보

장과 성인의 볼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전체연령, 미취학대상등급은강제없이권

고사항으로제시하고1 23 ), 15, 18세이용가의청

소년관련등급에 한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차단

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영국의 등급분류는

각 연령에 대해 항목별로 다시 상세한 내용을

기준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 연령별로 주제

( t heme), 언어( la n g uage), nud it y (나체), sex (성) ,

v iolenc e (폭력) imit able tech n ique s (모방기술) ,

공포( hor ror), 약물(drugs) 등의8가지항목으로

세부내용을제시하고있다. 또한제작자가등급

에 불만이있을경우에는등급분류를거부할수

있으며, 이 경우 내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법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광고와 요약영상이 일반 영상물에 비해 강력한

이미지를제공하고있다는점에근거하여, 각종

광고와 잡지의 부록으로 제공되는 게임C D등에

대해서도엄격한등급분류를적용하고있다.

3) 1 2세는 12A 와 1 2로 구분되어 있다. 12는 1 2세 이상 이용가를 의미하며, 12A는 1 2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성인과 함께 이

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표6-2-4-10> BBFC 등급표식8단계및내용

구분 연령 내용

취학전아동 모든연령에게적합, 폭력적이거나선정적인내용이전혀들어가있지않다

주제 모든연령에게적합.

언어 자극성이적은언어

나체 성적주제가아닌자연그대로의나체

U n i v e r s a l 성 자연스런성적행동(kissing, making love)

폭력 자극성이적은폭력전체이용가

모방기법 현실적무기강조가없음

공포 자극성이적은공포

약물 불법적약물관련된내용없음

주제 약간은심학한주제가능(crime, domestic violence)

언어 약간의버릇없는언어가능

나체 자연스런성적행동

Parental Guidance 성 약간의암시적이거나풍자적인항목가능

8세이상 폭력 적당한폭력

모방기법 현실적무기묘사금지

공포 위급한장면장시간노출금지

약물 해독이없는약물

주제 1 0대에게적당한성숙된주제

언어 강한언어( f u c k )

나체 잠깐의나체

1 2세이용가
성 약간의성적암시

폭력 적당한폭력

모방기법 위험한기법(combat, hanging, suicides)은짧게

공포 지속되는위협, 협박

약물 해가약한약물( c a n n a b i s )

주제 1 5세연령에적합한주제

언어 강한언어( c u n t )

나체 교육적인범위내에서의나체허용

1 5세이용가
성 성적행동묘사

폭력 강한폭력

모방기법 위험한기법묘사가능

공포 고통을주지않는범위

약물 약물사용할수있음

1 8세이용가 강한언어, 섹스와폭력에대한생생한묘사

sexshop 전용 성인용은s e x s h o p에서만공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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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USK

독일의 경우는 게임물 등급분류기구인 US K

와 함께 청소년유해저작물 감시기구인 BP j S (연

방 청소년매체 연합기구: Bu n de sp r u fs t el le

fur jugen d g efa h rden de Sch r i ft en )에서 영

화, 비디오, 음반, 게임등 각 영상매체에 걸쳐

유해영상물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합법적인

판매와 매체에 보도되는 것을 금지시킨다. 그

러나 판매금지를 강제하기 위해서는외부의 신

청과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BP j S에

서도 우선 제3자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 US K의 등급분류는 부모

와 교사들을 위해 게임에 대한 정보와 안내자

료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연령등급분류의 선정은 여론과 청소년 위험

요소에 대한 효과연구, 심리학적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등급은 5등급으로 분류되

고, infor mat ion 수록제공과교육적내용수록

제공이라는항목이추가되어표시한다.

US K의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서는 독일 오

락소프트웨어협회(VUD, Verband Der

Unt erh a ltu n g s s oft wa re Deutch land E.V.)

에 등록하여야 하며, V U D회원인 공급자와 제

조업자는 US K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만을

독일 내에서 유통·판매할 수 있다. 청소년 유

해매체 관리국 등 정부기구와 BjP, FjS등청소

년보호기구, 그리고 엄격한 청소년보호법이 이

와 같은시스템이운영될수 있도록돕고있다. 

US K는 소프트웨어의 등급분류업무와 함께

청소년관련 토론회 개최, 연방 청소년유해매체

평 가 국 ( R e cht sp re chung deut scher

G er ichte hinsicht l ich Me d ien i n h a lt en )발표

및 미디어관련 독일 법정의 판례를 모니터링

한다. 자문위원회( B ei rat )는 US K의 정책결정

및 조절을 담당하며, 심사위원단은등급분류와

결과보고서작성, 정보제공의의무를갖는다. 전

문가심사위원단의구성은자문위원회에서결정

하며, 위원 위촉시 양질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증명할 것이 요구된다. 이후

각 전문가들은 의무적으로 US K의 훈련과정에

참석하여 게임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

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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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세 이상으로등급을나누고있다.

프랑스에서 발매되는 게임 패키지에는

S E L L에서 부여한 등급표시가 부착되어 있다.

등급은 게임 패키지의 앞 왼쪽 하단에 표시되

어 있다.

등급결정은 업체의 자체심사에 의하며,

S E L L은 단지 등급분류의 기준과 등급체계만

을 제시한다. 단, 시장진출이후 소비자의반응

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게임물에 대한 모니

터링을 실시하는 관련 학부모단체나 청소년단

체의 탄원이 있을 경우, ‘차후등급적용위원회

( C om m i s s ion de suiv ide I appl ic at ion de la

cla s s i f ic at ion )’를 통해 현 등급의 적절성을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게임제작사 또는 수입

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체 분류한 등급의

타당성을 설득할 수 있다. 차후등급적용위원회

검토결과 등급의 변경사유가있을 경우에는 새

로운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즉, SELL은시장

출시 이후의 과정에 주로 개입하는 구조를 갖

고 있다. 그러나‘좋은 프랑스어’사용에 대한

정책이나 청소년 보호관련 법령 등 정부정책·

법령, 그리고 내용에 대해 강력한 규제장치로

서 작용하고있다.

<그림6-2-4-06> S E L L의 등급분류 표식(왼쪽부터 전체이

용가, 12세, 16세, 18세이용가)

<그림6-2-4-07> 프랑스여가소프트웨어편집인협회( S E L L )의등급분류철차

청소년관련단체

학부모연합체

제작사수입사등급신청 정부정책및법률

o T V게임에서의간질병에관한법률( 1 9 9 6 )에의한

경고문표시

o 폭력표현, 외설표현으로부터미성년자를보호하는법

률( 1 9 9 8 )에의한게임의권장, 양도, 대여, 판매금지

o 프랑스국립도서관에등록의의무화

o 프랑스어의사용에관한법( 1 9 9 4 )에의한프랑스

어표시의의무화

S E L L시장진출: 직접시장진출불가능

등급검토회의

SELL 등급위원회업체관계자

차후등급적용위원회

SELL 위원으로구성

o D E C R E T (법령N96-360) 의무조

항에의해모든게임등급분류

o 업체자체심사에의한등급분류

등급검토요청

등급분류

개입결정

모니터링

변경된

등급적용

등급변경사유발생

<그림6-2-4-08> USK 등급분류4 )

4) 왼쪽부터 연령제한없이 이용가능, 6세 이상 이용가능, 12세 이상 이용가능, 16세이상 이용가능, 청소년 이용불가,

i n f o r m a t i o n수록 제공, 교육적내용수록제공

1)게임6부2장-02-(958-1007)  1904.4.5 10:54 PM  페이지1000



1003제2장게임물등급분류제도현황과전망

6

제작업자협회와, BPjS, FjS등민간 청소년 보

호단체, 연방 청소년 유해매체 평가국과 같은

정부기관 그리고 심의전문기관인 US K가 상호

간에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US K의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은 매우 엄격하

다. 특히 슈팅게임에있어 피의색은 붉은색 계

열을금지하여초록색으로바꾸어야하며, 사람

의 신체가 파열되는 장면도 좀비로 변환시켜야

하는등 매우구체적인자체기준을갖고있다. 

3. 정부주도형: 중국

정부주도형모델은정부가법과공권력을사용

하여 강제적 또는 독립적으로 게임의 콘텐츠나

제작·판매의 규제를 행하는 경우이다. 중국은

공안국, 문화부, 국가경영위, 국가공산관리국, 재

정부, 세무국등다양한정부기관의주도하에게

임에대한규제제도를시행하고있으나, 이경우

는 주로 매체의 이용통제를목적으로 하고있어

등급분류기능 보다는 매체에 대한 통제 기능이

강하다. 앞으로중국에 진출하는 온라인 게임은

중국 관련당국으로부터철저한 내용 심사를 받

지않으면안되게될전망이다.5 )

(1) 등급분류주체및목적

가. 등급분류의주체

중국에서도 첨단기술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기는 하나 대부분 가전이나 인터넷, 컴퓨터

산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가 및 오락을 위한

게임에 대한 집중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

서 게임에관련된통계도전무하고이를특별히

규정할만한법률이나정책이따로마련되어있

지 않고, 소프트웨어관리법과전자출판물관리

법의부분적으로적용을받고있는현실이다. 

최근에는 한국의 온라인게임 등급제의 영향

을 받아 온라인게임 등급제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문화부는최근게임전담산하기관인네트

워크문화처 및 현지 게임업체들과회의를 갖고

중국온라인게임업계보호를위해‘문화경영허

가증’제도를 마련, 2003년하반기부터실시키

로 내부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

경영허가증’제도는 지역별로 온라인게임 사업

을 벌일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 사업허가를 내

주는 일종의‘사업 허가제’이다. 따라서 이 제

도가 시행되면 중국에 진출하려는 업체는 물론

이미현지에안착, 온라인게임을서비스하고있

는 업체들도 중국 정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

야만하며허가를받지못하면서비스를중단해

야 한다. 이와 관련, 중국 문화부는 신식산업부

에 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온라인게임에대해서

는 서버 이용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방안도적극추진중인것으로알려졌

다.6 )

부처별로 게임관련 관리부분을 보면, ‘문화

부’는 전자게임 경영장소의 관리를 주관하는

부처로 경영장소의 감독관리작업과 문제점을

연구, 해결하며 공안, 공상행정관리부처와 함

께 게임장소의심사등록을공동으로 하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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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은 US K에 의해 임명되지만, 심사

는 US K와는 독립적인 심사위원회에 의해 이

루어진다. 심사위원의 급여는 없으며, 게임관

계의 기업에 근무해서도 안 된다. 등급분류는

청소년보호라는관점에서 행해진다. 이러한차

원에서 심사기준은게임 아이디어, 게임에서의

이용자의 역할, 그래픽 표현, 동영상, 폭력에

대한보상 등 다각적인기준을갖고 있다. 절차

상 특이할 점은 게임에 수록된 데이터의 내용

이 게임플레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도의 이

미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영화와 같은 유사

상영물로 인정하며, 내용상 심사결과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F S K (영화심의위원회)로보내져 별도의 심사를

받게 된다. 게임에 대한 정보나 설명을 해주는

인트로동영상의경우도이에해당된다.

등급분류업무가 종료되면 정보의 명확화와

비대상 연령층의 이용 예방을 위하여 등급분류

결과를 출판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제품의 이

름, US K의 등급분류번호, 신청인, 관리담당,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설명과 핸드북의 언

어 버전, 평가날짜, 평가결과, 장르에대한정

보가포함되어야한다. 

독일 소프트웨어심의절차의 특징은 V U D등

<그림6-2-4-09> 독일오락소프트웨어자율심의기구( U S K )의등급분류절차

회원사제작물, 수입물의신청

원칙적으로등급의무없음

등급결정

(전체이용가/ 6세이상/ 1 2세이상/ 1 6세이사이용가)

시장진출

직접시장진출가능

제출

o VUD약관에의한의무조항준수

o 평가용소프트웨어제출

o 외국번역물의경우독일어버저으로제출
VUD 회원사일

경우지원

심사

o 전무가위원회

청소년보호법위반여부판정, 연령등급부여

o 항소위원회

전문가위원회상정/등급분류곁과에이의제기시구성

o 2차항소위원회

항소곁과에이의제기시구성

o VOD 업체지원

o USK 참여

o 산업정보제공

o 유통시장관리

o 청소년보호법교육

자문위원회

U S K의정책결정및조절

전문가위원회구성

5) 이처럼 중국 게임 당국이 외국 게임 수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입장을 천명한 것은 인터넷 카페의 단속 강화 필요성과 밀접

한 관계가 있다. 2002년 2 6명의 사망자를 낸 베이징(北京)의 인터넷 바 란지수(藍極速) 화재 사건의 원인이 폭력, 선정성

높은 게임들에있다는 판단하에이를근절해 나가겠다는방침이다.

6) 2003/4/28/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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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게임에 대해 규제한다. 최근에 발표된 신식

사업부의‘문화 경영허가증’제도가 대표적이

다. 이는 지역별로 온라인게임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 사업 허가를 내주는 것인

데, 현재 온라인게임 시장의 대부분을 있는 국

내 업체들을 견제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현지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

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초기의 중국 게임시

장은 인력부족과 인프라 부족으로 해외 의존도

가 높았으나 인력과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

어진 현 시점에서는 자국시장의 보호와 육성

차원에서 해외게임의 견제 수단으로 등급분류

를 실시하고있다. 

(2) 등급분류기준및절차

가. 등급분류기준

게임등급에 관련된 구체적인 법규는 아직 존

재하지 않는다. 최근‘신식사업부’에서 온라인

등급제에 관련된 법규를 2 0 0 3년 6월부터 잠정

적으로시행한다고밝혔으나 아직까지는‘전자

출판물 관리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등급과 관

련된내용에의해규제를받고있다.

<전자출판물관리법(電子出版物管理法) >은

1 9 9 7년 1 2월 3 0일에 제정되어 다음해인 1 9 9 8

년 1월1일부터시행되어왔다.

이 규정은 전자출판물의 제작, 출판, 복제,

수입, 발행, 판매 및 전시에 이르는 모든 행위

를 규율하고있으며, 컴퓨터설비 및 기타상품

에 부가되는 전자출판물을 모두 포함한다. 소

프트웨어의주류를 이루는 게임이 포함되는 것

은 물론이다.

한편 게임내용의 규제항목은 인터넷 콘텐츠

의 그것과 유사하여 다소 광범위하면서통제적

입장을취하고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할 사항은 1 )번과 6 )번

항이다. 1)번 항에서 언급한 중국 헌법의 기본

원칙이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임을 천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6 )의 경우 미성년자

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출판물은특히 사회공덕

을 위해하거나범법행위를모방하는 내용을 담

을 수 없으며 폭력적이거나 잔혹한 내용을 금

지하고 있다. 폭력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게

임물도 이 규정에 의해 제한될 가능성이 얼마

든지있다.  

전자출판물관리규정은 또 편집책임제를 규

정하고 있어 모든 콘텐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하도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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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활동을조사하여처벌한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전자게임설비 등의

생산 및 판매관리감독을담당하고 있으며 공상

행정관리국과 공동으로 불법생산에 종사하는

경영자에 대하여 관리하며 전자게임설비 등의

가공무역 심사와 관리작업을 맡고 있으며 가공

무역방식으로 생산한 전자게임설비 등의 수출

을 관리하며 세관과 연계하여 전자게임설비 등

의 밀수를관리한다

‘신식산업부’는 컴퓨터정보네트워크경영장

소(‘컴퓨터방’, ‘PC방’, ‘네트워크카페’등)의

컴퓨터게임 활동에 대하여 엄격한 조사 및 단

속을 처리한다. 최근 들어 온라인 등급제에 관

련된법규를마련하려는시도를하고있다.

‘공안부’는 전자게임경영장소의치안관리와

정상적인 소방안전검사를 하며 각종 안전사고

요소를 단속하고 법에 따라 도박, 음란, 매춘,

폭력 등 위법 범죄활동을 조사 처리하고 엄격

히 규제한다.

‘세관’은 전자게임설비 등의 수출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전자게임설비의밀수 등 위법

행위를엄격히감독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문화부, 공안부와 함께

전자게임 경영장소에 대한 재심사등록 작업을

하며 문화부, 공안부의 심사합격을 거치지 않

은 전자게임 경영장소는등록을 취소하거나영

업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 또한 법에 따

라 그 위법소득과 위법경영에사용한 기계설비

등을 몰수하고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

자게임설비 등의 생산, 판매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회수하여

취소한다.

나. 등급분류의목적

중국의 등급분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부

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청소년의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

진한다는 목적아래 게임관련 산업에 대해 철저

하게 통제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은 자국

의 게임산업을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해

<표6-2-4-11> 중국의게임관련주요법률과주요내용

법 률 담당부서 주요내용

전자출판물관리규정 신문출판서1 9 9 7 . 1 2
CD, DVD 등의매체에저장된디지털화된정보의제작, 출판, 복제, 

발행, 수입, 판매, 전시행위를규정

2 0 1 0년까지소프트웨어및IC 회로산업을국제선진수준까지

소프트웨어산업및 I C회로
국무원2 0 0 0 . 6 . 2 4

끌어올리기위한산업진흥정책

산업발전을장려하기위한정책 증시활성화, 우수기업의무형자산비율자율화, 해외상장지원등

획기적인자금운용조치마련

저작권위임계약등록및인증제도 국가판권국1 9 9 6 . 8 . 8
해외기업의소프트웨어, 전자출판물복제및출판사상대기업과의

저작권위임계약을국가판권국에등록해야함

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엄격규제통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저작권침해행위의정의및범위, 이를침해할경우의처벌내용명시

국가판권국1 9 9 5 . 2 . 2 8

불법복제된소프트웨어제품사용금지통지
국가판권국1 9 9 9 . 2 . 2 4 어떤기관/기업도합법적인저작권부여절차를거치지않은소프트웨

어제품의사용을사용할수없음

소프트웨어제품등록관리조례 2 0 0 0 . 1 1 . 1

소프트웨어등록관리업무는중국소프트웨어협회가일괄적으로처리

함. 현지화제품의경우중국어설명서와기술서비스관련정보를필히

첨부해야함

소프트웨어보호조례
국무원 소프트웨어저작권보호를위한기초틀을마련

1 9 9 9 . 5 . 2 4 2 0 0 0년 1 1월수정하여저작권의보호기간을 2 5년에서5 0년으로늘림

전자출판물관리법제2조

<제2조> 디지털화된그림, 소리등의 정보를 편집,

가공한후 저장하여컴퓨터 및 기타 유사설비를이

용하여읽어들임으로써사상표현, 지식보급, 문화

축적에사용되며, 복제및 발행이 가능한 대중전달

매체를말한다. 매체의형태로는FD, CD-ROM,,

CD-I, Photo-CD, DVD-ROM, Iccard 및신문

출판서(新聞出版署)가인정하는 기타매체로 규정

한다.

전자출판물관리법제6조

<제6조>전자출판물은하기 내용을 포함할수 없다.

1) 헌법의기본원칙에위배되는내용

2) 국가통일, 주권, 영토의완전성을침해하는 내용

3) 국가안전, 명예, 이익을침해하는내용

4) 민족분열을조정하거나소수민족의 풍습을침해

하고 민족단결을 해치는내용

5) 국가기밀누설

6) 음란, 미신, 폭력을선동하거나사회공덕과민족

의 우수한 전통문화를파괴하는내용

7) 타인을비방하거나모욕하는 내용

8) 기타법률이나법규가 금지하는내용

1)게임6부2장-02-(958-1007)  1904.4.5 10:54 PM  페이지1004



제
2
장

게
임
물

등
급
분
류
제
도

현
황
과

전
망

1006 2 0 0 3년게임백서

법안에 따르면 모든 전자출판물의 출판, 복

제, 수입, 발행행위에대한 허가증 제도를 도입

하고 있어 어떠한 게임업체도 허가증 없이 경

영행위에도 참여할 수 없으며, 출판행정관리부

분에 신고한 영업행위를 벗어나는 영리활동에

종사할수 없다.

특히 전자출판물 제작업체와 출판업체가 각

각 출판/제작업무를 해당업체에 의뢰할 경우

반드시 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문출판서

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게임물의 복

제 및 출판 업무진행시이에 대한주의가 필요

하다.

모든 출판, 복제, 수입,발행업체는신문출판

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문출판국의 심사 및

비준을 거쳐 해당사업에대한 전자출판물영업

허가증을 받으면 공안기관에 등록한 후 해당

지역 공상행정관리 부분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도록되어있다.

나. 등급분류의절차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해외 고객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저작권 소유자의 권한을 부여받

아 전자출판물을 출판할 경우에는 그 콘텐츠

자료를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

에 신고해야 한다. 소재지 신문출판국의 심사

및 동의과정을 거치면 신문출판서에 신고하여

대리출판허가증을발부받고, 저작권대리 계약

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신문출판국에신

고하여 등록증서를 발부받아 출판할 수 있다.

신문출판서는 심사동의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4 5일 이내에비준여부를결정해야한다.

전자출판물관리법제2 8조및8조

<제 2 8조> 전자출판물출판업체는편집책임제도를

실시하여전자출판물의내용이 본 규정에 합당함을

보장해야한다. 非전자출판물출판업체는전자출판

물 출판업에허가 없이 종사할수 없다.

<제8조> 국가는전자출판물의출판, 복제, 수입, 발

행에 대한허가증 제도를 실시한다. 어떠한업체나

개인도 허가없이 본 규정에서정의한 전자출판물

경영활동에 종사할수 없다. 전자출판물경영업체는

영업장에허가증을달고 행정관리부분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전자출판물경영 업체는 행정관리부분이

심사, 허용하는경영범위를벗어난 전자출판물관련

경영활동에 종사할수 없다.  

전자출판물관리법제4 4조

<제 4 4조> 전자출판물복제업체가복제 위탁을 받았

을 시에는 반드시 위탁 업체에주요책임자또는 법

정대리인의 서명/날인이포함된 전자출판물복제 위

탁서 및 저작권 소유자의권한위임 증서를 체결해

야 한다. 전자출판물은복제업체는반드시 위탁업체

와 복제 위탁계약을체결해야 한다. 전자출판물은전

자출판물복제를 환성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출판물

의 샘플과 관련증명서를보유해야한다.

<그림6-2-4-10 > 중국의전자출판물(電子出版物) 등록절차

o 전자출판물출판업체

가해외고객으로부터

권한을부여받아출판

할경우

제작사

o 신문출판국의심사및

동의과정을거쳐야함

신문출판국등록, 신고

o 심사등록없이시장진

출불가능

시장진출

o 대리출판허가증발부

받음

o 등록증서발부받음

신문출판서에신고

1)게임6부2장-02-(958-1007)  1904.4.5 10:54 PM  페이지1006


